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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經濟危機이후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새로

운 변화의 흐름에 노출되어 있다. 이미 보험산업의 第1次構造調整

(1998.8) 결과로 4개 생명보험회사가 퇴출 되었으며, 보증보험회사 2개는

정부의 公的資金投入과 함께 合倂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사는

과거의 규모확대를 통한 外形爲主의 戰略에서 新規需要를 창출할 수 있

는 상품개발 및 운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의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

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일반 보험경영학과 관련된 책에서도 商品販

賣에 관해서는 獨立的인 章을 구성하고 있으나, 보험상품개발과 관련해

서는 매우 인색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관한 實務的인 硏究는 매우 未備한 狀況이다.

이에 本 硏究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의 중요성

을 살펴보고, 관련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으로 保險商品開發시스템 및 戰略에 관한 諸理論을 소개하였으며, 1994

년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을 살

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손해

보험시장의 商品開發環境 및 制度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각 시대별 主要變數(금리, 인구변동, GNP

등)와 손해보험 수요와의 計量的 相關關係를 분석하는 巨視的 商品戰略

이 미진하다는 점과, 보험종목별로 각 손보사의 代表商品을 比較·分析



하는 實務的인 접근이 부족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추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지기를 소망한다.

이 硏究를 수행한 손해보험연구팀의 申東昊 副硏究委員과 車一權 先任

硏究員의 노고에 감사한다. 또한 연구보고서의 작성과정에서 아낌없는

助言과 諮問을 해주신 漢陽大學校 趙海均 敎授, 成均館大學校 鄭洪周 敎

授께 깊이 감사드린다. 끝으로 이 연구의 내용은 筆者의 個人的 見解이

며 본원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9년 3월

保 險 開 發 院

院長 朴 性 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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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1. 硏究의 背景 및 目的

가 . 硏究의 背景

오늘날 우리나라의 보험시장은 一大 轉換期에 있다. 보험산업의 第1次

構造調整(1998.8) 결과로 4개의 생명보험회사들이 퇴출 되었으며, 부실

보증보험회사들이 합병되었다. 현재 보험산업의 제2차구조조정이 진행되

고 있으며, 추가적인 부실생보사의 퇴출이 예상되고 있다. 향후의 국내

보험시장은 開放化, 自由化 및 規制緩和로 인하여 경쟁이 더욱 더 강화

될 것이며, 본격적인 외국 보험사의 시장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최근 국내 보험산업의 주요관심사는 財務健全性의 强化와 市場에서의

競爭强化로 요약된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과거의 규모확대를 통한 외

형위주의 전략에서 新規需要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개발 및 운용의 활성

화를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보다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보험

상품 측면에서는 상품규제가 완화되고 대부분의 보험종목에서 이미 가격

자유화가 완료돼 다양한 상품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인 여건이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재 국내에서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일반 보험경영학과 관련된 책에서

도 상품판매에 관해서는 독립적인 장을 구성하고 있으나, 보험상품개발

- 1 -



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빈약한 것이 사실이다. 더욱이 보험회사의 상품개

발시스템1)에 관한 실무적인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에 주변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상품개발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

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판단된다2).

나 . 硏究의 目的

보험상품개발은 마케팅 및 자산운영과 함께 보험회사의 중요한 經營戰

略중의 한 요소이다. 최근의 保險商品 開發趨勢는 변화하는 消費者의

需要에 積極 對應과 상품개발의 生産性 및 效率性의 增加로 요약할 수

있다. 경제여건, 환경 및 제도의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빠른 시간내에 효율적으로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보

험회사의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保險商品은 근본적으로 模倣이 可能하며, 동시에 시장에서 他社商品과

比較할 수 있다. 그러나 상품개발시스템은 보험회사간에 비교하기가 어

렵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각 보험회사의 경영전략에 따라 보험상품개발

이 相異하게 진행되며, 그 개발시스템은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기 때문

이다3) . 즉, 보험상품은 모방이 가능하지만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의 모방

1) 本考에서 자주 언급되는 保險商品 開發시스템의 定義는, 보험상품개발에 필

요한 아이디어 채택단계에서부터, 중간의 企劃段階, 상품개발이 완료되어

認·許可段階, 그리고 상품판매후 결과분석단계까지의 상품개발에 필요한 全

過程(p rocess)을 의미한다.

2) 구하서, 보험상품개발에 관한 고찰 , 보험학회지 , 한국보험학회, 제18호,

1991.; 조해균, 보험산업에 있어서 신상품개발을 위한 상품혁신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보험계리인회지 , 제4호, 1997.; 삼성생명 금융연구소, 환경변

화와 보험상품 경쟁력 , 1998.10.
3) Stern, Larry N. & Whittemore, David G., Product Development Efficiency , Towers

Perrin Co., Emphasis, Sept . 1997(w w w .kin sleylord .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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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쉽지 않다. 더욱이 質(quality)이 높으며, 效率的이고 生産性이 높은

商品開發시스템은 模倣하기가 不可能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을 살펴보

고, 우리나라에 주는 示唆點을 導出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

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을 재정립하고 관련된 개선방

안을 도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 硏究의 範圍 및 方法

본 연구의 범위는 보험상품의 개발시스템에 관한 제 이론의 고찰, 국

내외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관한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데 까지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문헌조사와 국내 손보

사의 상품개발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의 서론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범위와 방법에 관하여 간략

하게 살펴보았다.

제2장에서는 보험상품의 정의를 고찰하고, 보험상품의 주기를 분석하

였다. 그리고 미국 및 유럽의 자료를 중심으로 보험상품 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관한 제 이론을 살펴 보았다.

제3장에서는 1994년 규제완화 이후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

템 및 전략의 변화를 외국문헌을 통하여 살펴 보았다. 자유화 및 개방화,

그리고 규제완화 이후에 경쟁이 강화된 시장에서 유럽의 손해보험회사는

상품개발시스템과 전략을 어떻게 전환하였는지를 분석하고, 이러한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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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4장에서는 미국, 일본, 독일, 그리고 우리나라의 손해보험의 발전추

이를 분석하고, 상품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들을 서술하였다.

또한 현재 국내의 손해보험상품 관련규정을 살펴보고, 신규상품과 기존

의 보험상품을 변경할 경우로 구분하여 그 절차를 설명하였다. 마지막으

로 보험회사가 제도적으로 상품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있는지 여

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제5장에서는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관한 현

황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국내 11개

손보사를 대상으로 일정한 원수보험료 기준으로 상위사군과 하위사군으

로 양분하고, 상품개발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상위사는 10부씩, 하위

사는 5부씩의 설문지를 배분하였다.

제6장에서는 국내의 설문조사 결과와 외국의 사례로부터의 시사점을

참조하여 손해보험 상품개발과 관련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

은 크게 제도측면, 개발시스템측면, 그리고 개발전략측면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본고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손해보

험회사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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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保險商品 開發에 관한 理論的 考察

1. 保險商品의 定義 및 週期모델

가 . 定義 및 特性

1) 定義

保險商品(insurance product)은 보험회사로부터 창출되어, 보험계약자

에게 판매되며, 經濟財貨의 특성인 效用性과 不足性으로 인하여, 保險料

라는 價格을 통하여 市場에서 交換된다. 제조업에서 상품은 다수의 생산

요소가 제조과정에 投入(input)되어 産出된 結果物(output)을 의미하나

보험상품은 일반 제조업에서의 상품과는 확연히 구별되고 있다.

현재까지 보험상품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

다. 조해균(1997)4)에 의하면 국내에서는 보험상품을 보험담보 및 가격에

국한되는 협의의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향후 일련의 경영과정이 포

함되는 광의의 의미로 해석되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험상품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혹은 보험증

권을 의미하며, 보험업계에서는 保險證券과 保險約款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5). 보험증권에는 보험약관, 보험료, 보험금 등의 보험계약

4) 조해균, 「보험산업에 있어서 신상품개발을 위한 상품혁신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보험계리인회지, 제4호, 1997, p .6.
5) 노상봉, 『보험업법 해설』, 매일경제신문, 1998, p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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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보험상품은 狹義와 廣義, 그리고 現代的 意味로 定義할 수 있다. 협의

의 보험상품은 保險約款과 保險料率로 局限되며, 보험상품을 廣義의 의

미로 확장하면 保險約款, 保險料率, 서비스와 事故發生時의 損害査定과

保險金支給까지의 全 過程이 包含된다6). 그러나 狹義의 定義는 시대의

변화에 따른 현재의 상황에 부합되지 않으며, 보험상품을 廣義의 意味로

해석할 경우 範圍가 너무 擴張된다는 短點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보험상품의 정의를 협의의 개념에 보험계약자에 대한 자문 및 기타 서비

스까지 포함시킨다. 그러나 보험계약자에 대한 諮問 및 서비스를 어느

정도까지 포함시켜야 하는지는 不分明하며, 이는 각 보험회사의 商品開

發 및 營業戰略, 그리고 保險規制 정도에 따라서 相異할 수 밖에 없다.

<그림 2-1> 보험상품의 정의

보 험 상 품

계 약 보험금지급

협 의 → 약관 + 요율

현대적 → 약관 + 요율 + 서비스

광 의 →
약관 + 요율 + 서비스(자문)

+ 손해사정 + 보험금지급

자료: Röhr, W., 전게서, p .93.

6) Röhr, Wolfgang, Perspektiven der Produktgestaltung in der Versicherugns-

w irtsch aft , Handbuch M anagemen t Versicherungsbetrieb, 1995, p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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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성

保險商品은 일반 製造商品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보험상품은 無形의 商品으로서 經濟財이며, 동시에 高級財이다.

둘째, 보험상품은 情報의 結合으로 이루어진 서비스상품이며, 統計의

集積이 必須的이다.

셋째, 보험상품은 大量生産이 가능하며, 동시에 模倣이 가능하다.

넷째, 보험상품은 顧客에게 說明이 必要하며, 情報의 公示機能이 강조

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험상품은 保險契約期間 동안에만 有效하다.

여섯째,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監督機關의 認可7)

가 필요하다.

나 . 週期모델 (cy cl e m o d e l)

보험상품은 다른 製造商品과 마찬가지로 生成 및 消滅의 週期를 갖고

있다. 보험상품은 보험계약기간이 사전에 확정되며, 계약 중에 보험회사

나 보험계약자가 임의로 보험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기 어렵다. 보험회사

의 保有契約高(p ortfolio)는 新契約의 增加와 解約 및 滿期契約 등으로

인하여 항상 변화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험상품은 어느정

7) 인가신청을 위한 기초서류에는 보험약관, 보험료, 책임준비금산출방법 등이

포함된다. 참조: 보험업법 제5조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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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일정한 형태를 띠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보험상품의 주기는 보험회사의 개별 보험상품의 주기를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전체 보험시장에서 동일한 보험상품의 주기를 의미할 수

도 있다. 후자의 경우 각 보험회사의 조건이 동일하며, 개발된 보험상품

이 시장에서 순조롭게 판매된다는 가정하에 다음과 같은 주기모델로 나

타낼 수 있다8). 그러나 보험상품의 주기는 보험회사의 잘못된 需要豫測

이나, 制度 및 經濟環境 變化 등의 外的인 要素9)에 의하여 불규칙하게

진행되거나, 成長期에 이르지 못하고 導入初期에 市場에서 退出되는 예

외의 경우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림 2-2 > 보험상품 주기모델

자료: F arny , D., V ers icherung s be tre iebs lehre , 1995, p .345.

8) Farny, Dieter , Versicherungsbetreiebslehre, Karlsru h e, VVG, 1995, p .345.
9) 예를 들어, 외적인 요소에는 조세법, 보험감독법 개정과 같은 제도적인 변화

와 IMF 위기 등과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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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導入前段階

보험상품의 주기는 이미 상품개발 도입전단계에서 시작된다. 보험회사

는 상품에 관한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상품을 채

택하여 상품개발 준비를 하는 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보험료의 유입이

없으므로 상품개발 준비에 따른 인적 및 물적 비용만이 발생한다.

2) 導入段階

보험상품의 도입단계에는 신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수입보험료가 증가

하며, 해약율이 낮다. 도입단계에 보험회사는 새로운 위험을 보장하는 신

상품의 보험료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게 된다. 또한 보험회사가 신상품의

위험을 재보험에 출재하는 비율이 높음에 따라서 危險費用(risk cost)이

높은 편이며, 동시에 시장에서 신상품을 판매하는데 따른 事業費用

(operating exp ense cost)도 높게 책정된다. 그 결과 도입단계에는 보험계

약자가 지불해야 되는 보험료가 전체 주기 중에서 가장 높다.

3) 成長段階

收入保險料는 보험회사의 판매정책, 보험계약자의 수요, 경쟁사 및 시

장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成長期에는 契約滿期 시점이 도래하지

않음에 따라 純保有契約이 增加하며, 收入保險料도 증가한다. 시장에서

競爭社 및 後發社의 類似商品과 競爭이 진행됨에 따라 保險料率이 引下

된다. 보험회사는 상품판매 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效率的인 危險管理가

가능해지며, 이에 따라 사업비를 감소시킬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再保

險出再를 減少시킬 수 있다. 또한 再保險에 대한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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危險費用도 緩慢하게 減少된다.

4) 成熟 , 飽和 및 退步段階

성숙 및 포화단계에서는 신규계약의 성장이 완만하거나 정체되며, 계

약기간이 완료되는 만기계약이 증가함에 따라 純保有契約은 감소하게 된

다. 全體 保有契約의 成長은 緩慢하게 成長한다. 退步段階는 滿期契約 및

解約이 新規契約보다 클 때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은 위험의 성격이 변

화함에 따라서 顧客인 保險契約者의 需要가 변하는 경우, 혹은 동일한

보험상품에 대한 競爭社의 市場占有率이 增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자

동차보험과 같은 특정한 보험상품은 자동차시장 및 경제상황에 밀접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포화 및 퇴보단계에서는 純保有契約이 減少하며, 상대적으로 不良物件

에 대한 期待損失이 增加함에 따라 危險費用이 增加한다. 사업비는 지속

적으로 감소하며, 시장에서 경쟁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保險料率 역시

持續的으로 引下된다.

5) 退出段階

市場에서 어느 정도 需要가 존재하는 한 保險商品의 退出週期를 一定한

模型으로 나타내내는 것은 쉽지 않다. 퇴출주기는 기존의 상품이 완전히 새

로운 상품으로 교체되는가, 혹은 補償內容과 擔保條件을 一部 變形시킨 商

品으로 對替되는가, 혹은 완전히 시장에서 퇴출되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퇴출주기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더라도 일정한 시간을 두고 진행되

게 마련이며, 이러한 시간은 특히 長期性 保險일수록 길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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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商品 開發시스템 및 戰略

가 . 規制緩和와 保險商品開發의 關係

1) 競爭强化

規制緩和(deregulation), 혹은 自由化(liberalisation)는 궁극적으로 시장

에서 경쟁강화를 가져온다. 우리나라도 OECD에 가입이후 금융시장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였으며 보험시장도 예외가 아니었다. 따라서 일반적

인 事前的인 規制는 緩和되기 시작한 반면에, 보험회사의 財務規程을 중

점적으로 하는 事後規制가 强化되는 추세이다. 그 결과 支給餘力規程의

강화로 인하여 퇴출되는 생명보험회사가 발생하였으며, 부실 보증보험회

사가 합병되어 새로운 보증보험회사가 탄생되었다.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신설 보험회사의 설립요건이 완화되며, 동시에

외국 보험회사의 市場進入이 원활해지게 된다10). 일반적으로 규제정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보험회사간에 商品 및 料率의 差別化가 활발하지 못하

다. 규제완화가 진행되는 초기단계에 당장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지는

않으며, 일정 기간동안 보험회사간에 商品 및 料率에 대한 非公式的인

談合이 存在하게 된다.

그러나 경영에 압박을 받는 보험회사가 일정 시기에 요율덤핑을 시도

10) 우리나라의 경우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현행 300억원인 보험회사의 설립자본

금을 보험종목과 위험별로 차등화하며, 외국보험회사가 국내에 주재사무소를

설치할 때 받아야 했던 금융감독원의 허가제가 신고제로 전환되는 방안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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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과거의 非公式的인 談合은 파괴되기 시작하고, 선진 외국 보험회사

의 국내시장에 진입도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되는 계기가 된다. 따라서

자유화 및 규제완화는 요율의 자유화와 보험상품 개발을 촉진시키게 되

며, 궁극적으로 혜택은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2) 料率競爭 本格化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됨에 따라 보험회사간의 담합이 점진적으

로 파괴되기 시작하며, 요율덤핑을 통한 過當競爭이 진행된다. 보험회사

는 適正價格을 유지하기 어렵게 되며, 요율인하로 인하여 營業收益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보험회사는 손해율 감소 및 사업비 등의 비용 절감에 대한 압력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손해율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保險引受(underwriting)를 보

다 保守的으로 運營하게 된다. 즉,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은 危險集團(不良

物件) 고객에 대하여 保險引受를 拒否하거나, 매우 높은 보험요율을 적용함

으로써 간접적으로 보험인수를 거부하게 된다. 競爭的인 料率引下, 事業費

減少 및 保守的인 保險引受 政策으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영업손실을 입게

될 수 있으며, 최악의 경우 시장에서 퇴출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 新商品 開發 促進

규제완화가 진전되어 경쟁이 강화된 보험시장에서는 신상품 개발이 활

발해 진다. 特定顧客層을 對象으로 하는 特化商品의 開發이 활발해 지며,

特別約款을 첨부하여 擔保對象 및 料率을 細分化하게 된다. 규제완화가

진전되더라도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革命的

(revolu tionary)인 新商品의 開發은 실현되기 어려우며, 대부분 기존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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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약관 및 요율 등을 변형, 발전시킨 進化的(evolu tionary)인 商品의 開

發이 촉진된다11). 이러한 상품은 보험계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 서비스는 보험상품과는 달리 경쟁보험사로부터

쉽게 모방하기가 어려우며, 특히 小型保險社는 大型社에 비하여 서비스

제공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는 수요가 큰 종목은 상품의 規格化를 통하여 비

용절감을 시도하며,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는 注文型商品(tailor made)의

개발을 촉진하게 된다.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全危險擔保商品(all risk

policy)은 초기에는 보험계약자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곧 매우 높은 보

험료로 인하여 고객으로부터 점차 외면 당할 수 있다. 不景氣時代에는

이러한 全危險擔保商品보다는 보험계약자가 필요한 위험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조합할 수 있는 상품의 패키지화 또는 모듈화가 촉진된다.

나 . 開發시스템

현재 보험상품 개발에 관해서는 국내의 일부 보험전문지에서 부분적으

로 언급하고 있으나12), 보험상품의 개발시스템(developm ent system)에

관한 체계적인 이론 및 실무 연구는 매우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장

에서는 외국의 자료13)를 중심으로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에 관한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개발시스템은 크게 4단계로 구분될 수 있으며, 전 과정

에 效率性(efficiency) 및 經濟性(eonomicy)이 고려되어야 한다. 4단계라

11) Step h an N yfeler, An In tern ation al Com p arison of Produ ct Concep ts, Japan

Insurance N ews, Janu ary-Febru ary 1995, p .32.
12) 구하서, 전게서, 1981.; 조해균, 전게서, 1997.
13) Larry Stern, Product Development Efficiency , Tow ers Perrin Co., Emphasis,

Sep t . 1997(w w w .kin sleylord .com / in d ex.h tm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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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은, 초기의 檢討段階, 경제성 및 보험수리적 分析段階, 본격적인 企劃

段階, 그리고 結果分析段階 이다.

1) 必要條件 分析

<그림 2-3 > 보험상품 개발 필요조건 분석

보험상품 개발 필요조건

인적

자원

물적

자원

무형

자원
조직 시간 환 경

인원

지식

동기

능력

사무실

사무기기

전산기기

통계자료

인지도

이미지

정보

분위기

개발부서

타부서공조

외부연계

개발시기

기간

간격

기타

제도변화

환경변화

수요변화

고객중심

자료: Kop p elm ann , U ., 전게서, p .303.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적·물적자원, 무형의 자원, 조

직, 시간, 공간요인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소들은 일반 제조물을 생산

하는데도 필요하지만, 특히 보험상품의 특징을 고려하면서 보험상품 개

발에 응용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여러 요인들간의 불필요한 마찰을 회

피하면서 동시에 최대의 시너지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요인

들을 효율적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선 필요한 전문인력을 갖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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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人的資源은 보험계리, 통계, 마케팅, 전산과 같은 전문적인 지

식과 동기유인를 갖고 있어야 하며, 시장상황이나 주위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物的資源으로서는 사무실, PC와 같

은 사무기기, 통계자료 등이 있으며, 무형의 자원은 보험회사의 인지도,

이미지, 분위기, 상품개발에 필요한 국내외의 정보 등이 있다.

組織要因은 보험상품 개발부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으며, 타부서와의

협조 및 필요한 경우에 외부와의 연계 등은 원활한지 등을 의미한다. 時

間要因은 필요한 보험상품을 언제 개발하며, 개발시간은 얼마나 걸리며,

다음 상품개발까지의 시간간격은 얼마인지 등을 결정한다. 空間要因은

보험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환경의 변화, 보험계약자의 수요변화, 그

리고 보험회사의 고객중심 상품개발 등을 언급할 수 있다.

2) 段階別 分析

<그림 2-4> 보험상품개발 4단계

⑴ ⑵ ⑶ ⑷

검 토 ⇒ 보험수리성경제성분석 ⇒ 기 획 ⇒ 결 과
분 석

- 아이디어
·수집
·채택

-상품정의
-상품종류
-수요층결정
-판매가능성

-상품구성
·보험약관
·보험요율

-시장조사
-경쟁력분석
-경제성분석
-외부 의뢰

-보험수리성
-경제성분석
-상품테스트
-판매준비
-소프트웨어
-인가
-교육

-예측비교

-결과분석

-수정

-반영

자료: Larry St ern & David G. Whittemore, 전게서, 1997, p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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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開發 檢討段階 (proje ct n om in ation )

보험상품개발 검토단계는 회사내에서 신상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으

고 채택하는 단계이다. 상품개발은 궁극적으로 販賣可能性 및 利益創出

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때 무엇보다도 顧客需要가 考慮되어야 한다.

보험회사는 개발하려는 상품의 정의와 상품의 종류(item), 그리고 어떤

顧客層을 대상으로 하는지와 같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또

한 완전히 새로운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상품에 담보내

용 및 요율을 일부 변경시킨 상품을 개발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상품의 종류를 결정하기 위한 아이디어 수집 및 채택단계에서는 경쟁

사의 상품을 모방하거나, 선진 외국보험사의 상품으로부터 아이디어를

찾는 경우가 많다. 또한 營業一線을 담당하고 있는 대리점 및 보험설계

사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자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현상이다.

상품의 종류는 어떤 고객층을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一般大衆을

대상으로 하는 標準商品, 特定顧客을 대상으로 하는 特化商品, 低價 및

高價商品, 그리고 短期性 이벤트商品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나 ) 保險數理 및 經濟性分析段階 (ac tu arial & e c on om ic an aly s i s )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분석단계는 상품개발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몇 개의 세분화된 단계로 구분된다. 초기에 보험약관, 요율 등

의 보험수리적인 商品構成要素들이 개발되며,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파악

하기 위한 市場調査가 진행된다. 아울러 販賣可能性을 염두에 두고 상품

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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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는 自社의 商品開發能力을 고려하여 내부에서 진행할 업무와

전산개발, 수요자성향 설문조사14) 등과 같은 외부에 用役을 맡길 업무의

종류를 선별하여야 한다. 중소형사의 경우 방대한 양의 經驗統計資料를

필요로 하는 보험요율 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專

門 料率算出機關의 협조를 받거나, 외국 대형 再保險社의 料率을 求得하

여 사용하게 된다.

이 기간은 보험약관 및 보험요율 등의 상품구성요소들을 더욱 더 보완

하고 발전시키며 여러 가지 보험요율을 적용시켜 상품의 경제성을 예측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발과정은 개발된 상품이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을 수

준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개발된 상품의 販賣可能性,

市場競爭力, 經濟性을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예측하는 것은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미비로 인하여 어려울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외부의 해당 전문

컨설팅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방법도 있다.

(다 ) 企劃 (proj e c t m an a g e m e nt )段階

기획단계는 상품개발 첫단계부터 최종적으로 개발이 완료되어 시장에

서 판매할 수 있을 정도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획단계는 앞

부분의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분석단계와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기획단계에서는 보험상품의 보험수리적 및 경제성 분석결과가 검

14) 일반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는 시간과 경비문제가 있다. 따

라서 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사 대리점 및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비자

의 동향, 보험수요, 그리고 상품 판매 가능성 등을 설문조사하는 경우가 많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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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될 뿐만이 아니라, 개별 보험회사에 적합한 보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개발된 상품을 테스트해 보아야 한다.

기획의 최종단계로서 개발된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보험감독기관의 최종

적인 인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상품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그리고 商

品販賣準備(go-to-market)課程이 기획단계에 포함된다. 모집인이 소형컴퓨터

로 고객에게 상품설명을 하거나, 대리점과 본사에서 계약단계 및 실적 집적

에 사용되는 컴퓨터에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완료되어야 한다. 또한

대리점이나 모집인에게 개발된 상품을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교재 및 안내

책자, 그리고 교육에 필요한 시스템개발도 완료되어야 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기획 및 상품판매준비단계에서 각각의 과정에 필

요한 시간, 인적 및 물적자원을 사전에 정확하게 산출하는 것이 쉽지 않다

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보험상품개발을 위해서 개

선할 부분이 가장 필요한 분야가 바로 기획 및 판매준비단계이다.

(라 ) 結果分析 (an aly s i s of re s u lt s )段階

보험상품개발의 마지막 과정은 결과분석단계이다. 기획단계에서 설정

했던 보험상품개발의 목표와 예측을 결과와 비교 및 분석하게 된다. 즉,

상품개발에 투입된 인적·물적자원에 대한 비용과, 상품개발에 소요된

시간 등과 판매후 보험료 실적, 개발건수 등을 비교하여 그 효용성과 경

제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상품의 종류와 내용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점검하고, 판매 및 행정부서의

지원실적, 그리고 보험계약실적 등을 점검한다. 보험회사는 일정한 기간내

에 상품개발 건수, 그리고 수입보험료로 나타나는 판매실적 및 계약건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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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확하게 계량화할 수 있으나, 무형의 기획력, 시스템 진행과정에 대한

부가가치 등에 대해서는 정확한 측정기준을 설정하기가 어렵다.

보험회사는 보험상품 개발과정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정확하게 계량적으로 분석하기가 어려우며, 단지 경험에 의해

서 불확실하게 추측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개발

의 마지막 과정인 결과분석단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험회사가 결과분석단계에 관심을 갖고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향후의 보험상품 개발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다 . 開發 戰略

1) 潛在力 分析

보험회사는 자사의 보험상품개발 잠재력 분석을 통하여 내부적인 문제

점 및 장점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력분석에는 强·弱 分析法

이 이용되며, 다음과 같은 6개의 분석요소를 생각할 수 있다. 즉, 보험상

품 개발부서의 人的構成, 組織構成, 物的構成과 保險商品 開發에 필요한

資金力, 이미지, 그리고 企劃力에 관한 潛在力 要素이다.

이러한 잠재력의 정도를 정확하게 숫자로 計量化하기에는 다소 어려움

이 있다. 잠재력의 정도를 평가할 때, 그 수준을 업계 최고의 수준과 비

교할 것인지, 평균수준에 준할 것인지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발생한다.

또한 低價의 大量生産이 가능한 보험상품과 特定顧客을 대상으로 하는

特化商品을 개발할 때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다.

가상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잠재력 분석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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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동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잠재력은 인적·조직구성 및 기획 잠재력

은 약세이며, 물적구성, 자금동원력, 이미지는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회사는 향후 상품개발시 인적 및 기획력에 대한 소프

트웨어의 개발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림 2 - 5 > 잠재력 강·약 분석법

강·약

요 인

강 약

+4 +3 +2 +1 0 - 1 - 2 - 3 - 4

인적구성 *

조직구성 *

물적구성 *

자 금 력 *

이 미 지 *

기 획 력 *

2) 需要層 決定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窮極的 目的은 利益創出이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개발 단계에서 어떤 수요층을 목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목표에 의해서 보험상품의 성격이 결

정되어 진다. 보험상품의 종류는 크게 主力商品, 低價 및 高價商品, 標準

商品, 特化商品, 開拓商品, 模倣商品으로 구분된다15).

15) Kop p elm ann , Ud o, Marketin güberlegu n gen im Versicheru n gsbereich , D.

Farny und die Versicherungswissenschaf t, 1994, p p .298∼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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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보험상품의 수요층 결정

목 표

주력상품

저가·대량상품 특화상품

표준상품 고급상품

이벤트상품

모방상품

저 보험상품의 질 (qua lity ) 고

자료 : Kop p elm an n, U ., 전게서, p .298.

보험회사는 수요층이 확고하여 固定的인 販賣가 가능한 自社만의 主力

商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주력상품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

한 상품, 혹은 특정수요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保險需要層이 넓은 保險商品은 大量生産이 가능하며, 規模의 經濟가

실현될 수 있으므로 保險料率을 낮게 策定할 수 있다. 이러한 상품은 담

보범위가 제한적이며, 질적인 면에서 단순하다. 반면에 일정한 제한된 고

객을 대상으로 하는 고가 및 특화상품은 가입대상이 제한적이며, 보험가

격이 높고, 담보범위, 대상 등의 질적인 수준은 높은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보험회사마다 상품의 성격이 비슷비슷하여 구별이 되지 않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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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에서 통용되는 標準的인 商品이 있다. 이러한 상품의 가격 및 질

은 중저가대를 형성하게 된다. 반면에 담보의 대상과 범위가 무척 제한

적이며, 단기간인 개척적인 이벤트상품이 있다. 최근의 이벤트상품은 올

림픽보험, 축구보험 등과 같이 다분히 홍보적, 도박적인 성격을 가질 수

도 있다. 마지막으로 모방상품(m e-too)이 있다. 보험상품은 복제가 가능

하므로 경쟁사에서 신상품을 개발하여 판매하면, 후발사가 비슷한 상품

을 복제하여 판매하는 경우이다16).

3) 五角形 (pentagon) 戰略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보험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競爭社의 保險商品과 差別化를 試圖하던지, 아니면 경

쟁사의 상품과 비슷한 성격의 商品을 模倣하여 開發하는가 등의 전략을

결정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상품의 성격

을 크게 5개로 축소하여 도표상에 五角形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러한

중점 요소는 價格 즉, 保險料가 適當한가, 商品運營이 安定的인가, 商品

構成 및 說明이 單純한가, 商品性格이 現代的이며 時代의 흐름에 符應하

는가, 商品開發期間이 신속하며, 商品이 適期에 市場에 供給되는 敏捷性

이 있는가 하는 사항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다음의 그림에서와 같이, A사가 제공하는 보험상품은 가격

이 고가이며 상품보장이나 내용이 안정적인 반면에, 상품의 성격이 다소

복잡한 편이다. 따라서 상품개발시간이 지연되므로 민첩성이 떨어지며,

16) 보험업계에서 신상품의 특허권, 혹은 우선적 권리 인정에 관한 논란이 있으

나, 현재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단, 과거에 제한적으로 인정된 사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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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성격이 보수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품의 종류는 고급상품,

일부 특화상품이 해당될 수 있다.

반면에 경쟁사인 B사는 가격이나 상품의 안정성면에서 다소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상품이 단순하여 개발시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현대적이며,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민첩성면에서 경쟁사인 A사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경우는 저가이면서 대량생산이 가능한 보

험상품, 일부 이벤트상품이 해당된다.

<그림 2-7> 오각형 전략

자료: Kop p elm ann , Ud o, Marketin güberlegu n gen im Versich eru n gs-

bereich , D . Farny & die Versich eru n gsw issen sch aft, 1994, p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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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規制緩和以後 유럽 損害保險 商品開發시스템의 變化

및 開發戰略

유럽보험시장에서는 1994년 7월의 유럽 損害保險 第3指針 에 의하여

상품인가에 대한 事前規制가 廢止되었다. 이러한 전격적인 자유화 및 규

제완화로 인하여 유럽 보험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이에 본 장

에서는 규제가 매우 엄격하였던 유럽국가를 중심으로 규제완화가 손해보

험회사의 商品開發시스템과 商品開發戰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그

리고 향후 개발전략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이들

국가의 규제완화 경험은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단계에 있는 우리나

라의 보험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판단된다.

1. 保險商品 開發시스템의 變化

본 절에서는 규제완화로 인한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시스템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 . 商品開發시스템의 變化程度

1) 새로운 변화 시도

규제완화가 되었다고 해서 즉시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고,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 규제완화가 보험

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즉,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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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商品開發期間은 短縮되고,

商品開發過程에 生産性과 效率性이 强調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상품개발

건수는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보험회사가 요율인하, 상품구성의 다양화, 상품개발 시스템의 개선 등을 통

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데 있다.

규제완화로 인하여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에 변화를 시도하였는지에 대하

여 독일(57개사), 오스트리아(24개사), 스위스(18개사)의 손해보험회사를 상

대로한 Finsinger (1996)17)의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유럽연합(EU) 회원국가 중에서 독일 및 오스트리아의 보험시장은 과거

에 규제정도가 매우 높았으며, 특히 상품 및 요율에 관하여 事前監督主義를

채택하고 있었다. 스위스는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서 자체적으로 규제완화

를 진행하여 왔으나, 그 정도가 다소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체 99개의 손보사중 43%는 일부 변화, 그리고 36%는 대폭 변화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규제완화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시점에

79%의 손해보험회사는 상품개발 시스템에 일부 혹은 대폭적인 변화를

시도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특히 전혀 변화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손보사도 21%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오스트리아의 손보사가 독일 및 스위스에 비하여 가장 민

감하게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독일 32%(18개사), 오스트리

아의 38%(9개사), 그리고 스위스의 39%(7개사)가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변화를 시도하였다는 내용까

17) Jörg Finsinger, Auswirkungen der Deregulierung auf den Produkt

entwicklungs- prozeß bei Versicherun gen - eine Bestan dsaufnahm e im Jahre

1996 , Gem ein sch aftsp rojekt v on Alld ata Gm bH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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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포함시킬 경우, 각국의 손해보험회사는 규제완화라는 시대의 흐름에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규제완화 이후 새로운 변화 시도

자료: F inn sin ger , J ., 전게서, 1996, p .10- 11.

2) 變化의 理由

과거 강력한 사전규제하에서는 보험회사간에 상품의 차별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 그러나 본격적인 규제완화의 시대에 소비자의 수요변화, 제

도의 변화 및 주변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보험회사는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게 되었다. 규제완화 및 자유화의 진전이 보험회사

의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을 변화시킨 이유에 대해서 독일, 오스트리아, 스

위스 3개국 손해보험회사의 공통적인 답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객의 수요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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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보험요율 및 가격에 대한 사전적 인허가제도의 폐지로 인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상품개발의 필요성이 증가하였기 때문

이다.

셋째, 경쟁사의 보험상품이 시장에서 수요가 높을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이다.

넷째, 현재의 영업손실을 만회하고 향후 영업이익 및 시장점유율을 증

가시키기 위하여로 나타났다.

그 외에 특정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상품전략 추구, 보험계약자의

보험료할인에 대한 요구증가, 그리고 보험권 이외의 금융권과의 경쟁에

대비하기 위하여가 기타의 이유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변화

의 원인은 과거의 구태의연한 보험상품개발 시스템은 경쟁력이 없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변화 분야 및 정도

<표 3-1> 변화 분야 및 정도

정 도
상품구성 상품개발과정/부서 전산시스템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매우 높음 37 34.2 15 15.3 46 43.8

높 음 44 40.7 43 43.9 40 38.1

중 간 27 25.0 30 30.6 11 10.5

적 음 - - 6 6.1 6 5.7

없 음 - - 4 4.0 2 1.9

사례수 합계 108 100.0 98 100.0 105 100.0

자료: Finn sin ger, J., 전게서, 1996, p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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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화 및 규제완화로 인하여 손해보험 상품개발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변화를 시도한 분야는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商品構成(portfolio)의 變化이다. 즉, 신상품을 개발하거나, 기존 상

품의 담보내용 및 요율을 변화시켜 상품구성이 다양화해 졌다18).

둘째, 상품개발 進行過程의 變化이다.

셋째, 개발부서 人的資源의 變化이다.

넷째, 電算시스템의 補完 및 擴張이다.

상품구성, 개발과정, 그리고 전산시스템에 변화의 정도가 높음이라고

나타난 정도는 약 38∼43%로 각 분야별로 관심의 정도가 비슷하다. 그

러나 변화의 정도가 매우높음 항목에서는 전산시스템에서의 구성비율

이 43.8%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품개발 시스템에 나타난 변화

중에서 전산분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가장 많이 변화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 商品開發期間

1) 독일

<그림 3-2>에서와 같이 독일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건당 개발기간19)은

18) 물론 이러한 개별적인 변화의 정도에 대한 가중치는 각 국가별, 회사별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19) 보험상품 개발기간은 상품개발 기획단계부터 상품을 보험계약자에게 판매하

기 전까지를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을 유치할 수 있도록 계약서, 선전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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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5개월, 최대 24개월이며 평균 8.9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향

후 시장에서 경쟁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상품개발 기간을 최소 1개월,

최대 12개월, 평균 4.9개월로 단축할 예정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독일

손해보험회사는 현재의 상품개발 기간보다 향후 약 50% 정도 시간을 단

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앞으로 보험회사가 생산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품개발과정에 전반적인 변화를 도입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3-2> 독일 손보사의 상품개발기간

출판, 모집인에 대한 교육, 그리고 통계집적을 위한 전산시스템의 개발완료

등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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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기간은 독일과 비슷한 형태를 갖

고 있다. 평균 상품개발기간은 7.4개월이며, 최대 24개월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향후 매우 적극적인 상품개발을 예상하고 있다. 즉, 상품개발

에 필요한 기간을 평균 7.4개월에서 3.8개월로 단축하며, 최대의 경우 24

개월에서 9개월로 대폭 단축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손보사의 향후 상품개발 기간이 독일과 비교하여 보다 더

단축된다는 것은 그만큼 오스트리아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될 것이라

는 사실을 짐작케 한다.

<그림 3-3> 오스트리아 손보사의 상품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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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위스

스위스의 보험시장은 1993년부터 부분적으로 자유화 및 규제완화를 실시

하여 왔으나, 유럽연합의 경우와 비교하여 속도는 다소 늦게 진행되어 왔

다. 이러한 현상은 다음의 <그림 3-4>에서와 같이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비

교하여 평균 상품개발기간이 11.6개월로 다소 많으며, 향후 예상되는 개발

기간도 역시 평균 5.4개월로 다소 많은 사실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빠른 상품개발 기간이 항상 성공적인 우수한 보험상품 개발을 의미한

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될수록,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상품개발 기간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필요성은 있

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위스 손보시장은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 및 오

스트리아의 손보시장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사

실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4> 스위스 손보사의 상품개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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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要約

유럽 보험시장은 1994년 이후 자유화 및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되어 보험상품에 대한 각종 제도적인 제한 조치가 완화 및 폐지되었다.

또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험상품에 대한 수요자의 요구도 빠른 속

도로 변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보험상품 개발시스템을 보완 및 변화하려

는 중요한 이유도 이러한 변화하는 고객의 요구와 주변 환경에 부응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경쟁에서 뒤지지 않으려는 데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기간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1996년 현재 평균 8.9개월, 최대 24개월로 나타나고 있다. 그

러나 치열한 경쟁시장에서 최소 경쟁사와 보조를 맞추거나 우위를 점하

기 위해서, 향후 평균 4.4개월, 최대 12개월로 단축하여야 할 것으로 예

상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독일 및 오스트리아는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상

품개발기간이 과감하게 단축될 전망이나,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다소 완

만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3개국의 상품개발기간에 관한 분석이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쟁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보험회사는

상품개발 능력에 양적, 질적인 요인뿐만이 아니라, 시간적인 요인을 보다

더 심각하게 제고하여야 한다. 상품 개발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은 보험회

사의 경쟁력 제고에 생산성과 효율성이 강조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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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商品開發 方向 및 種目別 展望

1) 商品開發 方向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던, 혹은 관심을 받지 못하던 위험이 보험의 대

상이 되는 새로운 종류의 위험으로 등장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

서 완전히 새로운 보험상품의 개발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 기존

의 상품내용을 일부 변경하여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기존의 상품내

용을 변경하여 상품개발을 하는 대표적인 방안에는 크게 패키지화와 모

듈화 2가지 전략이 있다. 즉, 몇 종류의 위험들을 한 개의 보험상품에서

종합적으로 담보하는 패키지화 전략, 그리고 특별약관의 다양화를 포함

하는 약관 및 세분화된 보험요율의 모듈화 전략을 언급할 수 있다.

보험상품의 패키지화, 모듈화 전략에는 彈力性이라는 요소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필요에 따라 보험종목과 담보내용, 요율 등의 요소를 자유로

이 再構成, 組合할 수 있는 柔軟性이 필요하다. 동시에 단순화된 標準商

品(standard product)과 필요한 경우 타 보험종목의 담보내용까지 조합

하는 탄력적인 상품개발 전략이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다음의 <그림 3-5>과 같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손해보험회사의

공통적인 상품개발 전략에서도 보험상품의 패키지화, 그리고 모듈화의

중요성을 살펴볼 수 있다. 67개 손해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패키지화를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계속 활성화할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57개 손

해보험회사가 요율 및 담보내용의 모듈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활성화할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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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 상품개발 방향

2) 種目別 商品開發 現況 및 展望

규제완화 이후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 손해보험회사의 종목별 상품

개발 추세와 향후 1∼2년 및 3∼5년의 중단기 전망은 다음의 <그림

3-6>과 같다. 규제완화 이후 3개국에서 나타난 상품개발의 공통적인 현

상은 무엇보다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활발한 변화가 나타났으며, 그 다

음으로 상해보험, 가정 및 건물종합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의 차례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1∼2년 내에 종목별 상품개발의 변화는 배상책임보험의 활성화가

가장 분명하게 예상되며, 그 다음이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訴訟費用保險(legal exp ense insurance)20)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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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후 및 향후 3∼5년 후에도 상품개발이 가장 왕성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그 외에 3∼5년 후의 활발한 상품개발 종목은 건물종합보험,

가정종합보험, 그리고 자동차보험으로 예상된다.

<그림 3 - 6 > 종목별 상품개발 현황 및 전망

20) 소송비용보험은 현재 국내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다. 동 보험은 보험계약자

가 보험회사에 연간 보험료를 지불하는 대가로 법률적 자문, 변호사 선임,

소송방어, 고소 등의 법률적 서비스를 보장받고, 패소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

등을 보장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동 보험은 유럽내에서도 독일이 가장 발

달하였으며, 독일 전 가정의 약 60%가 어떤 형태로든 소송비용보험에 가입

하고 있으며, 동 보험이 독일 손해보험에서 차지하고 있는 시장점유율은

1997년 현재 4.5 %이고, 전업 보험회사도 34개에 달하고 있다. 참조: GDV,

Rechtsschu tz- versich eru n 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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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保險商品 開發戰略

규제완화가 진행될 수록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며, 보험회사의 상품개발

전략은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변수가 된다. 향후 유럽 손해보험회사

의 보험상품 개발전략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즉, 위험분류의

세분화, 보험상품의 모듈화, 패키지화, 그리고 서비스강화 전략이다.

가 . 危險要因의 細分化 戰略 및 事例

1) 危險細分化 戰略

보험상품의 손해율은 보험계약자에게 우연히 발생한 사고의 확률분포

에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大數의 法則 이 적용되면서 동질의 위험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대량보험상품의 경우 일정한 손해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특화상품, 고급상품의 경우 위험집단의 대상이 제한적

임에 따라 손해율의 편차가 클 수도 있다. 이미 보험회사는 동일한 위험

집단내에서 優良/ 不良 보험계약자에 대해서 割引/ 割增率을 적용하고 있

으나, 그 세분화 정도는 높지 않았다. 즉, 동일한 집단 내의 보험계약자

간에 보험료로 나타나는 價格과 손해율로 나타나는 費用사이에 큰 상관

관계가 없는 경우가 있다21).

규제완화시대에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가격정책과 비용정책을 보다

21)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료 산정시 운전자가 연간 5,000km를 운행하는지, 혹

은 50,000km를 운행하는지에 따라서 사고확률, 그에 따른 손해율이 달라질

수 있으나, 보험료 산정시 이러한 위험의 차이가 고려되지 않고 있는 경우

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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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분명하게 차별화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 질수록

대형보험사가 주도하는 보험료할인 경쟁이 강화된다. 이러한 가격경쟁

내지 가격전쟁은 대형사도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한계점에 부딪히게 마

련이며, 중소형사의 경우 그 기간이 보다 더 짧아질 수 있다. 경쟁이 강

화될수록, 보험료할인을 통한 경쟁력강화 전략은 보험회사의 경영수지측

면에서 더 이상 효과적이지 못하게 된다. 보험회사는 보다 더 시장상황

과 보험계약자의 성향, 수요변화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시장에서 구매

력이 있는, 즉, 보험료를 기꺼이 지불하고 위험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보

험계약자의 발굴, 평가 및 세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危險集團의 細

分化 戰略은 곧 保險引受政策(underwriting)의 細分化 戰略이라고 표현

할 수 있다.

규제완화시대의 유럽 손해보험 상품개발전략은 이러한 추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험회사는 보다 더 彈力的이고 效率的인 危險引受戰略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목표로 하는 위험집단을 더욱 더 세분화

하고, 그에 해당되는 보험료도 더욱 세분화하고 있다. 이러한 유럽 손해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전략은 다음의 사례를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2) 사례

각국의 손해보험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경쟁이 치열한 보

험종목이 자동차보험이다. 따라서 이미 위험분류 및 보험료의 세분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어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 과거 자동차보험의

위험분류와 보험료의 세분화는 주로 중소대형 및 배기량으로 표시되는

자동차의 크기, 개인용, 혹은 영업용으로 분류되는 자동차 사용용도, 운

전자 한정, 자동차안전장치 등에 한하여 세분화가 적용되고 있었다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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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자동차보험의 위험요인 세분화 전략 국가별 사례

국 가 독일 영국 스위스 네덜란드 미 국

상품

요인

배
상
책
임

차
량
일
부
담
보

차
량
전
부
담
보

배
상
책
임

배
상
책
임
&
도
난

종
합
담
보

배
상
책
임

차
대
차
담
보

차
량
전
부
보
험

배
상
책
임

차
대
차
담
보

차
량
전
부
보
험

배
상
책
임

차
대
차
담
보

차
량
전
부
보
험

운전자 요인

연 령

운전경력

(무)사고기록

법률위반

성 별

기 타

자동차 요인

자동차 종류

배기량

차량가격

안전장치

기 타

계약 요인

보험금 구분

자기보유

운전자 수

개인사용의무

기 타

자료 : Lehm ann, A ., N yfeler , S., Erfolgsfaktor Prod u ktentw icklu n g - au s

int ernation alen Erfahrun gen lern en , VW Nr .1, 1996, p .6.

22)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1998.7)에 자동차보험에 범위요율 구분요소를 추가도

입하면서 개인 및 법인 소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도난방지장치, ABS와 같

은 안전장치에 대하여 보험료할인이 가능하게 되었다. 참조 : 신동호, 도난

차량 사고 감소책과 보험사기에 대한 연구 , 보험학회지 제52집, 1998, p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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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이후 유럽 자동차보험은 이러한 세분화

가 더욱 더 심도있게 진행되었다. 영국에서는 여성운전자, 운전경력이 많

은 노년자, 연간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는 사고위험 확률이 낮기 때문

에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미국, 프랑스에서는 직업, 결혼여

부, 연간주행거리 등에 따라 보험료를 세분화하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규제완화 이후 다양한 할인을 제공하는 자동차보험상품

의 개발이 매우 활발하였다. 규제완화 이후 여성운전자, 차고보유자, 농

촌거주자 등은 새로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게 되었다. 일부 보험회사는

운전자가 특별 안전운행교육을 받은 경우 보험료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할인제도만 활성화 된 것만이 아니라 다양한 보험

료할증 제도가 도입되었다. 예를 들어, 사고발생확률이 높은 초보운전자

의 경우 과거보다 대폭 인상된 최대 260%의 보험요율을 적용받게 되었

다23). 일부 보험사는 독일내 외국노동자의 자동차사고율이 높다는 주장

하에 할증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으나, 인종 자체는 위험요소로 볼 수

없으며, 특히 민족차별이라는 이유로 금지되었다24). 이와 같이 새로운 아

이디어를 도입하려는 경쟁은 그 정도가 지나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

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의 세분화 전략이 항상 우량물건을 인수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시장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보험의 不

23) 프랑스의 경우 차량전부보험에 대해 할인 및 할증폭을 50∼350%로 세분화

하였으며, 스페인의 경우 배상책임보험에 한해 45∼400%로 세분화하였다. 참

조: Lehm ann, A ., 전게서, p .7.

24) H ohfeld , K., Au sw irku n gen der Deregu lieru n g au s au fsichtsbeh örderlich er
Sicht, Mannh eim er Vorträge N r . 64, 1996,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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良物件만 전문적으로 담보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하여 성공한 회사25)도 있

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자동차사고 다발자를 불량물건으로 분류하여

위험인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다26).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는 기꺼이 높

은 보험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어도 위험을 인수해 줄 보험회사를 찾을

수가 없으며, 이는 사회적으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험회사는 경우에 따라서 신상품을 개발하여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할

수도 있다.

나 . 모듈화戰略 및 事例

1) 모듈화전략

모듈(m odule)이란 가구, 건축 등에서 사용하는 規格化된 組立單位를

意味한다. 보험상품의 모듈화란 보험상품에서 담보하는 위험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고객의 수요에 따라 擔保內容을 個別的으로 組立하여 保險商

品을 構成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에도 기본담보외에 각종 특별약관이

존재하고 있어 이미 부분적으로 모듈화가 실현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

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듈화 전략이라 함은, 과거보다 보다 더 위험의 정

도와 범위가 세분화되고, 고객의 의사가 잘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

한다.

보험상품의 모듈화란, 과거 고급보험상품에만 가능했던 注文型(tailer

made)이 大衆化되어, 일반 보험계약자도 자신이 필요한 담보내용만을

25) Robert Plan (미국).

26) 우리나라는 자동차보험의 불량물건을 전 손보사가 참여하는 풀(p ool)제도를 통

하여 강제적으로 분배하고 있다. 현재 간사사는 동부화재가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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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여 보험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보험계약자가

적절한 위험관리를 하여 필요한 위험만 담보받을 경우, 보험료의 저렴화,

위험의 고보장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상품개발시 위험의 세분화가 더 복잡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분화된 담보내용을 다양한 변수에 의해서 조립이 가능

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산출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산화가 필수적이며,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모듈화 전략의 핵심은 顧客의 需要에 充實한다 이다. 기존의 전통적인

보험상품에서 보장하던 위험의 범위와 정도가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으나,

모듈화가 적용된 보험상품에서는 고객의 수요에 따라 위험의 범위와 정도

를 확대하거나 축소가 가능해지고, 그에 따른 보험료도 달리 적용될 수 있

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모듈화는 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줄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언제든지 위험의 조립 및 재구성이 가능하도록 위험의

담보내용과 요율을 표준화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사례

가정종합보험은 화재, 폭발, 도난 등에 의한 가정의 재산손해를 보상하는

상품으로서, 대부분의 유럽 가정의 경우 보험료에 대한 가격의 탄력성이 높

은 편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위

험의 세분화를 통한 가정종합보험의 모듈화가 활성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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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가정종합보험의 모듈화 사례 (네덜란드 )

담보 위험 종류 기본 담보 확장 담보 최대 담보

화 재 ◎ ◎ ◎

수 해 ◎ ◎ ◎

도 난 ◎ ◎ ◎

폭 동 ◎ ◎ ◎

자연재해 ◎ ◎ ◎

폭 발 ◎ ◎ ◎

추락물로 인한 피해 ◎ ◎ ◎

냉 해 ◎ ◎

폭 풍 ◎ ◎

정 전 ◎ ◎

수도관 막힘으로 인한 피해 ◎ ◎

외부요인 수해 ◎ ◎

더위, 추위피해 ◎ ◎

정원용가구, 빨래 도난피해 ◎ ◎

기타 우발적 피해 ◎

자료 : Lehm ann , A ., Nyfeler , S ., 전게서, p .8.

위의 <표 3-3>에서와 같이 화재, 수해, 도난, 폭동, 자연재해 등으로 인

한 피해는 기본담보로 하고, 그 외에 가정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은 계약자의 선택에 의해서 가입할 수 있도록 세분화하고 있다.

일반적인 특별약관에서도 기본담보외의 위험은 이미 담보하고 있었으나,

정원용가구, 혹은 빨래를 도난당할 경우까지 세분화하였다는데 그 특징

이 있다. 최대담보에서는 그 외에 언급하지 못한 기타의 우발적 위험에

대해 소비자가 원할 경우 추가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담보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직접적인 모듈화는 아니지만 위험요인의 세분화를 통하여 고객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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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능력을 향상시키는 기능도 갖고 있다. 즉, 고객이 구체적인 위험 예

방활동을 하는 경우 보험료할인 혜택까지 세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종합보험에서 도난위험과 관련하여 대문에 추가로 열쇠장치를 설치

하는 경우, 목제에서 철제대문으로 교체하는 경우, 창문에 도둑방지용 철

창살을 설치하는 경우, 도난방지 경보장치(alarm) 설치, 그리고 무게

100kg이상의 금고에 귀중품을 보관하는 경우 등이다.

<표 3-4> 유럽의 가정종합보험 : 도난예방의 보험료할인 사례

예방 활동 해당 국가

대문에 추가 열쇠장치 프랑스, 오스트리아

철제 대문 프랑스

창문에 쇠창살 설치 프랑스

경보장치 설치 독일, 프랑스

이웃간 비상연락장치 설치 영국

무게 100kg이상의 금고 스위스, 독일, 스페인

무사고시 보험료할인 영국, 핀란드, 스위스, 영국, 네덜란드

자료 : Lehm ann , A ., Nyfeler , S ., 전게서, p .8.

다 . 패키지화 戰略 및 事例

1) 패키지화 戰略

동일한 보험상품내에서 담보내용을 조립하는 것이 모듈화 전략이라하면,

保險種目間에 種類가 다른 危險을 擔保할 수 있도록 組立하는 것이 보험상

품의 패키지화 전략이다. 패키지화 전략은 전통적인 보험종목의 영역제한으

로 인하여 동시에 담보받을 수 없었던 단점을 해결할 수 있다.

비슷한 개념으로 미국과 영국에서 발달한 全危險擔保(all risk) 保險商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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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다. 동 보험은 한 개의 보험상품으로 거의 대부분의 위험을 담보받을

수 있으므로, 고객은 담보내용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단

점으로서는 보험계약자의 상황에 따라 담보내용을 선택할 수 없으며, 경우

에 따라 고객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不必要한 危險까지 擔保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보험료가 매우 높다는 점을 언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위험

담보상품은 패키지상품과는 구별되어야 한다. 패키지상품은 보험계약자에게

필요한 위험들을 보험종목의 영역 구분 없이 선택하여 조립할 수 있다. 따

라서 보험계약자는 한 개의 패키지 보험상품으로 다수의 보험종목중 필요

한 위험들만을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에서 필요한 경우에 법률소송비용을 부담하여 왔으

나, 그 보상내용은 기본적인 경우에 국한되어 실제 실손보상이 되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패키지보험상품은 자동차보험에서 소송분쟁이 필요한 경우

에 대비하여, 전문적인 소송비용보험에서 담보하는 충분한 보상한도액 등의

내용을 선택하여 재조립할 수 있다. 유럽 보험시장에서는 이러한 패키지화

전략이 향후에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례

<표 3-5>에서와 같이 유럽내에서 손해보험의 패키지화는 국가별로 차

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통적인 현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家庭綜合保險과 賠償責任保險은 패키지商品으로 제공하고 있다. 덧붙여

서 傷害保險, 그리고 訴訟費用保險을 연계시켜 제공하고 있는 국가도 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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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유럽의 패키지화 전략 사례

구 분

국 가

가정

종합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소송

비용

보험

상해

보험

의료

보험

자동차

보험

생명

보험

여행자

보험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위스, 미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프랑스, 스페인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핀란드

자료 : Lehm ann, A ., N yfeler , S., 전게서, p .9.

대부분의 국가는 가정종합, 배상책임, 상해보험을 패키지로 제공하고

있으며,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핀란드는 의료보험을 각종 보험과 연계시

킨 패키지상품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생명보험과 다른 손

해보험 종목들을 연계시킨 점이 특징적이다. 그리고 여행자보험을 패키

지내용에 포함시킨 국가는 스위스,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핀란드로 나타

나고 있다. 유럽의 사례가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정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패키지화 되어

있다. 둘째, 상해보험이 가정종합보험과 배상책임보험으로 연계되는 경우

가 많다. 셋째, 소송비용보험도 패키지 담보내용에 포함되는 추세이다.

- 45 -



라 . 서비스强化 戰略 및 事例

1) 서비스강화 전략

가격 못지 않게 중요한 경쟁요인은 서비스이다. 특히 價格競爭이 한계

점에 도달하면, 그 다음 단계는 서비스競爭이 중요시된다. 현재 보험계약

자의 위험을 분석하여 자문해 주며,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손

해사정 및 보험금지급과 같은 서비스는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서비스가 영업전략의 일부분으로 단기적으로 제공

되는 경우에 있다. 또한 실제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서비스가

선전과 같이 제공되지 못하게 됨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서비스강화(Alternative Service Supply, ASS) 전략의 목표는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분명하게 제공하여 경쟁사와 차별화 하는데 있다. 서비

스강화 전략이라 함은, 단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내용

과 관련된 각종 사전 및 사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 내용을 보험약관에 포함시켜, 보험회사가 서비스의 내용과 질을

보험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즉, 서비스를 보험약관에 포

함시킨다는 것이다27) .

2) 사례

최근 보험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에 대한 유럽 보험회사의 아이디어 경

쟁은 강화되는 추세이다. 더욱이 유럽의 소비자보호단체는 보험상품들을

27) 이러한 전략은 보험상품의 정의에 서비스를 포함시키자는 주장과 일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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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할 때, 단지 가격과 상품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항목을 한

평가요소로 반영하는 추세이다28) .

현재의 자동차보험에서는 사고발생시에 보상담당직원이 사고현장에 빠른

시간내에 출동하여 손해사정을 하며, 경미한 사고인 경우 현장에서 보험금

을 지급하는 단계까지 발전해 있다. 이러한 경우에 서비스를 강화한다면,

자동차사고 발생시에 보상담당직원이 렌트카를 빌려와서 보험계약자에게

인계하며, 동 직원은 계약자를 대신해서 사고차량을 차수리센터에 맡기고

최종수리까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의 내용을

보험약관에 기재하여 분명하게 보장하는 것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한 보험회사는 약간의 추가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음주시에 대비하여 대리운전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단지 서비스강화 측면 뿐만이 아니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감소를 유

도하여 손해율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다음의 <표 3-6>에서와 같이 대부분의 유럽국가에서 자동차보험, 가정

종합보험, 그리고 상해보험에서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24시간 응급전화로 사고접수 및 상담을 하는 서비스는 대부분

의 국가에서 자동차보험, 가정종합보험, 상해보험, 그리고 배상책임보험

종목에서 실시되고 있다. 특히 영국, 스웨덴, 핀란드에서는 소송비용보험

에 가입한 경우 24시간 응급전화로 변호사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프랑스의 경우 상해사고시 어린아이 및 애완동물 돌보기 서비

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핀란드 및 프랑스는 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저렴

한 비용으로 유아 및 어린아이 나이에 맞는 자동차 의자를 대여해주는

28) 영국, 미국 및 네덜란드가 있다. 참조 : Leh m an n, A ., 전게서,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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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이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아이디어 및 서

비스 경쟁은 매우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3-6>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서비스강화 전략 사례

구 분

서비스 내용
자동차보험

가정종합

보험
상해보험

소송비용

보험

배상책임

보험

사고신고용

24시간 hot- line 운영

A, CH,, D,

E, F, I, N,

NL, S, SF

CH, D, E,

F, GB, I,

NL,

E, F,

I, S F

D, E, F, I,

S F

상담용

24시간 hot- line 운영
D, E, F,
NL, S F

E, F, S F N GB, S, SF F, S F

응급증명서 발급 C H, D A, D D, NL

애기보기,

애완동물 돌보기
F

학교 장학금 지원 E, F, I

도난피해시 보험금

선지급

E, F,
I, S F

E, F

대형사고시 전문가팀

이 자문제공
F

어린이용 의자 대여 F, S F

주 : A (오스트리아), CH (스위스), D (독일), E(스페인), F(프랑스), GB(영국),

I(아일랜드), N (노르웨이), N L(네덜란드), S(스웨덴), SF(핀란드),

자료 : Lehm ann , A ., N yfeler, S., 전게서, p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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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示唆點

가 . 商品開發시스템

1) 개발시스템 개선사항

과거 보험업에 대한 규제가 강한 시대에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회

사들은 유사한 보험상품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진행되자 타

사와 비교하여 특징이 있는 차별화된 상품전략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유

럽의 손해보험회사가 규제완화 이후 상품개발 시스템 및 개발 전략에 시

도한 많은 변화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거 규제정도가 엄격했던 시대의 상품개발 시스템과 전략은 규

제완화시대에 더 이상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 따라서 商品開發시스템

의 각 分野에 變化가 必要함은 자명한 사실이다. 변화의 정도는 각 보험

회사의 정책에 따라 상이하게 진행될 수 있다.

둘째, 경영진은 商品開發의 重要性에 대하여 認識轉換을 할 필요가 있다.

경영진은 아이디어 모집, 경제성 분석, 기획, 그리고 사후 결과분석의 상품

개발 4단계 전 과정에 적절한 인적, 물적자원의 분배, 그리고 시간적인 배

분, 타부서와의 협조 등에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특히 경영진의 실적강요

에 따라 양적 위주의 상품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보험상품은 곧

시장에서 사장되기 마련이다.

셋째, 경쟁이 강화될수록 商品開發期間이 짧아진다. 규제완화가 진전될수

록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며, 이에 따라 상품개발기간은 단축된다. 동시에

상품개발 전 과정에 生産性과 效率性을 增加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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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상품개발을 담당하는 人的資源에 대한 投資를 아끼지 말아야 한

다. 다양한 고객의 요구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고,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

력이 있는 상품에 대한 요구기준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만약에 상품개

발 인력이 제한적이며, 또한 인적자원의 능력이 부족한 경우에 시장에서

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된다.

다섯째, 시장에서 원하는 상품, 즉 고객이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흔히 고객의 요구보다 대리점이나 모집인이 판매하기 원하는 상품

을 개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모집인은 판매수당이 많은 상품, 판매하기 편

한 상품에 관심이 많다. 그러한 부가적인 요소보다 고객수요의 변화, 주변 경

제 및 사회환경의 변화, 제도의 변화 등이 주요변수가 되어야 한다.

2) 外部資源 活用

보다 효율적인 보험상품 개발을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즉, 상품개발 과정 중에서 정보수집, 기획단계, 고객 성향

및 시장에 대한 설문조사, 요율산출, 소프트웨어(SW) 개발 등을 부분적으로

적절하게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효율적인 보험상품 시

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세계적인 대형 재보험사, 보험협회, 요

율산출기관, SW개발회사, 그리고 경영자문회사로부터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유럽의 손해보험회사가 외부자원을 활용한 사례는 다음의 <그림 3-7>과

같다. 요율산출 및 세계 보험시장의 동향 등에 관하여는 세계적인 재보험회

사로부터 도움을 받는 경우가 27%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협회의 경우 기

능상 특정 회원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참여하기가 곤란하므로

상품개발에 대한 협력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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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의 보험회사들이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단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을 외부기관29)에 의뢰(outsourcing)하고 있다는 사실은 매우 특징적이다. 컴

퓨터의 경우 탄력적인 클라이언트서버(client server)시스템이 최근 추세이

다. 이에 필요한 하드 및 소프트웨어의 전산개발은 주로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外國保險社의 外部資源 活用事例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

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SW개발회사와 경영자문회사를 보다 적극적으

로 활용하여야 한다는 사실이다. 둘째, 세계를 상대로하는 재보험회사로부

터 신상품 아이디어 자문 및 특수위험과 관련된 통계 및 요율산출에 관한

자문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3-7> 외부자원 활용 (1996)

29) 이때 보험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SW회사와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한

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의사소통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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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商品開發戰略

규제완화로부터 유럽의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전략 추세가 우리나라

에 시사하는 점은 크게 顧客의 需要에 充實과 서비스 强化라는 2가

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위험요인에 대한 분석을 더욱 과학화하여 필요한 경우 危險度에

따라 保險料率을 差別化하여야 한다. 물론, 요율의 지나친 세분화는 요율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위험요인에 따라 요율을 합리

적인 수준에서 차등(할인·할증의 강화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보험상품의 모듈화를 더욱 활성화하여 고객의 수요를 최대한 반

영한다. 과거의 평균적인 담보내용부터 보험계약자의 개별적인 위험까지

담보받을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모듈화를 통하여 저보험료,

고위험보장이 가능해지며, 고객의 잠재적인 수요를 창출할 수도 있다.

셋째, 보험의 패키지화는 과거 전통적인 보험종목의 영역에 제한을 받

지 않게 된다. 따라서 보험계약자는 주계약종목과 타 보험종목에서 담보

하는 위험중에서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계약을 할 수 있게 된다. 이

러한 패키지화는 과거의 全危險擔保商品과는 구별되며, 향후 계속적인

발전이 예상된다.

넷째,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商品開發戰略의 核心主題는 서비스强化이

다. 최근 보험상품과 관련된 서비스를 홍보활동에만 이용할 뿐만이 아니

라, 보험약관에 제공되는 정확한 서비스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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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損害保險商品의 動向 및 環境變數

1997년 IMF구제금융이라는 經濟危機속에서도 보험업계, 특히 손해보험

업계는 상대적으로 安定的인 成長을 維持하며 착실히 발전하고 있다. 그

러나 향후에도 이와 같은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업계

도 자구노력차원에서 持續的인 商品開發로 업무영역 확대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損害保險商品은 危險에 대한 需要에 따라 生成·消滅되는 것이지만 大

數의 法則을 前提로 한 合理的인 料率水準, 法令의 改正등 環境變化, 社

會保障制度의 變遷등이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관점

에서 世界損害保險市場의 變化와 主力商品의 變遷過程과 향후 상품개발

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몇가지 外部要因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현재 상품개발에 관련된 규정과 일부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商品開

發利益의 賦與 문제도 간략하게 검토하고자 한다.

1. 損害保險商品의 推移

가 . 世界市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보험산업은 국가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활발한

성장을 하여왔다. 국가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保險料의

成長速度는 國內總生産의 發展速度를 凌駕하고 있다. 한편 보험상품의

비중도 시대에 따라 점차 변화해 가고 있으나 이는 국가별로 약간의 편

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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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保險需要

보험수요의 증가는 국내총생산(GDP)에서 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율인

保險投影率(insurance p enetration)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보험투영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왔으나 1996년을 기준으로 볼

때 벨기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미국에서는 손해보험의

보험투영율이 높은 반면 영국, 스위스, 일본 및 한국의 경우는 생명보험

의 보험투영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4 - 1> 국내총생산 대비 수입보험료 발전 추이

(단위: %)

구 분
생명보험 손해보험 합 계 증가율

'58 '86 '96 '58 '86 '96 '58 '86 '96 1958/1996

벨기에

독 일

프랑스

영 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스위스

미 국

일 본

한 국

1.40

1.32

0.53

-

0.49

0.32

1.26

2.49

2.60

-

-

1.10

2.53

1.83

4.95

0.40

1.33

2.73

4.05

3.57

5.75

2.54

2.65

5.90

7.27

1.39

2.5 1

2.85

7.47

3.75

9.16

10.0 1

2.70

1.68

2.30

-

1.09

1.52

2.11

2.10

3.90

-

-

2.87

3.44

2.87

3.39

1.80

3.2 1

2.14

3.49

5.27

2.45

3.17

3.82

2.99

3.44

2.23

3.49

2.34

3.75

4.80

2.54

3.23

4.13

3.00

2.83

-

1.58

1.84

3.37

4.59

6.50

-

-

3.97

5.97

4.70

8.34

2.20

4.54

4.87

7.54

8.84

8.20

5.7 1

6.47

8.89

10.7 1

3.62

6.00

5.19

11.22

8.55

11.70

13.24

38

115

2 14

28주 )

129

226

54

144

32

43주 )

-

주 : 1986/ 1996 성장율

자료: Zw onicek, C ., Globaler Abriß : Die Priv atversich eru n g im Wald el

der Zeit , Versicherungswirtschaf t N o.1 1999, p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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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부터 1996년까지 보험투영율의 성장률은 국가별로 최소 32%

(미국)에서 최대 226%(오스트리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성장율이 낮은 이유는 1958년에 생·손보 합계의 보험투영율이 6.5%로

서 이미 높은 수준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국민 1인당 연간보험료인 保險密度(insurance density)와 保險投影率의

분포도를 살펴보면 국가에 따라 상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스웨덴

(665$), 이탈리아(471$)의 경우 비교적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국가임

에도 불구하고 손해보험의 밀도가 낮은 반면 아일랜드와 같이 비교적 낮

은 1인당 국민소득의 국가가 손해보험투영율(3.27%)은 비교적 높은 국가

도 있다30). 한국의 손해보험밀도는 335$로서 비교적 낮은 수준이지만31),

손해보험투영율은 3.23%로서 보험선진국의 평균 3% 수준 대에 머무르고

있다.

<표 4 - 2 > 국별 손해보험시장의 보험밀도 및 보험투영율 ( 1996 )

보험밀도 (U S $ ) 보험투영율 (%)

국 가 전체 손보 생보 국 가 전체 손보 생보

스위스

독 일

오스트리아

4,663

1,858

1,688

1,577

1,097

981

3,160

762

707

스위스

독 일

오스트리아

10.22

6.47

6.00

3.75

3.82

3.49

7.47

2.65

2.51

미 국

일 본

한 국

2,460

4,132

1,372

1,381

896

335

1,079

3,236

1,037

미 국

일 본

한 국

8.55

11.70

13.24

4.80

2.54

3.23

3.75

9.16

10.01

자료 : Sw iss Re, World in su rance in 1996 , Sigm a, N o.4/ 1998, p p .28∼29.

30) Sw iss Re ., 전게서, p .27.
31) 이러한 현상은 사회보장제도의 미발달과 세제혜택 등의 이유로 생명보험의

비약적인 발전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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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 1> 손해보험밀도 및 보험투영율

주 : 추세선(y = 0.0013x + 2.0812, R2 = 0.3434)

자료: Sw iss Re, W orld in su ran ce in 1996 , Sigm a, N o.4/ 1998, p p .28∼29.

2) 損害保險 種目별 占有率 推移

손해보험의 종목별 점유율은 시대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전

통적인 손해보험 종목인 화재보험의 市場占有率은 1800년에 67%에서,

1900년에 28%, 1950년에 12%, 그리고 1996년에는 7%로 축소되었으며

2000년대에는 6%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운송 및 해상보험의 시장 점유율도 초기의 30%에서 1925년까지 지속

적으로 감소되었으며, 1925년 이후 최근까지 2%의 점유율을 지속하고

있다.

산업혁명의 대표적 산물인 자동차의 등장으로 인한 자동차보험은 지

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여, 1950년의 16%, 1973년의 21%의 세계 보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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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점유율을 나타내었다. 당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동차보험의 시장점

유율은 다른 손해보험종목보다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32).

<그림 4-2> 세계 보험시장 발전 추이 및 전망

주 : 1) 자동차보험(1900∼1925)은 상해/ 배상책임보험에 중복 포함.

2) 2000년의 보험료 비율은 추정치임.

자료 : Zw onicek, 전게서, p .44 .

1970년대의 오일쇼크로 인하여 自動車需要가 감소하고, 자동차 제조

기술의 향상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자동차 위험의 감소 등의 이유로 인

하여,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대수는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보험

의 성장은 감소추세로 돌아서게 되어, 1996년에 16%의 세계 시장점유율

을 나타내며, 향후 2000년에는 15%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32) 1973년 자동차보험이 손해보험에서 차지했던 비율은 이탈리아 50%, 프랑스

42 %, 오스트리아 37%로서 매우 높았다. 참조: Zw onicek, 전게서, p .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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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배상책임보험은 18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그러

나 1975년을 전후로 시장점유율이 감소추세로 돌아섰으며, 1996년에는

14%, 그리고 2000년에는 13%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 ) 美國

1996년 기준으로 약 2,600억달러에 이르는 미국의 손해보험시장은

1980년 이후 기본적으로 주요종목의 변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의 손보시장이 成熟段階에 이른데다 자동차보험의 높은 점유율 지

속, 社會保險性格을 띤 勤災保險(w orkers' compensation)의 시장변화도

거의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편 다른 국가에 비해 종합보험과 배상

책임보험의 점유율이 높은 점은 미국시장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3> 미국의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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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미국의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1980 1990 1994 1995 1996
화재 5.0 3.3 3.5 3.6 3.7
해상/운송 3.5 2.6 2.7 2.7 2.8
자동차 40.8 43.8 45.3 45.9 46.7
종합 18.0 17.1 16.6 17.0 17.0
근재 14.8 14.2 11.5 10.1 9.3
배상 8.0 10.2 9.4 9.0 9.1
상해 3.4 2.3 2.9 3.0 2.9
기타 6.5 6.6 8.2 8.7 8.5

자료 : In su ran ce Inform ation In stitu te, The FA CT BOOK(P/ C)(연도별).

나 ) 日本

일본의 보험상품추이를 보면 경제발전단계에서 우리나라보다 한단계

높다는 점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즉, 80년대에 자동차보험의 시장점유

율이 정체상태에 이르고 장기보험이 급성장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는

우리나라 손보시장의 90년대 모습과 유사하다. 화재, 해상등 전통적인 종

목의 비중이 줄어드는 현상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나 아직까지 화재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미국이나 우리나라와는 달

리 종합보험의 비중이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長期保險은

80년대의 급성장후 停滯狀態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달

과 低金利時代의 持續에 따라 장기상품의 매력이 낮아진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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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일본의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표 4-4> 일본의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단위 : %)

구분 1980 1990 1994 1995 1996
화재 16.7 8.1 9.4 9.4 9.7
해상/운송 8.9 3.0 3.0 2.9 2.9
자동차 49.6 40.0 43.5 43.3 43.1
장기 9.4 32.5 28.7 28.8 28.9
동산종합 0.9 0.9 1.0 1.0 1.0
배상 1.7 2.2 2.4 2.6 2.7
상해 4.4 5.7 5.8 5.8 5.9
기타 8.4 7.6 6.2 6.1 5.8

주 : 1) 화재보험의 실적에는 지진보험실적이 포함되었음

2) 장기보험의 실적에는 積立火災, 積立傷害, 積立動産綜合, 積立勞災, 積立

個護保險의 危險保險料와 貯蓄保險料를 합산하였음.

자료 : 보험연구소(일본), 『인슈어런스 손해보험통계호(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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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獨逸

화재보험, 해상 및 운송보험, 기술보험 및 자동차보험은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점유율이 낮아지고 있다. 특히 자동차보험은 獨逸統一을 전

후하여 높은 自動車盜難率에 따른 손해율의 증가를 경험하였으며, 규제

완화 이후 가격덤핑을 통한 할인율경쟁으로 계속적인 시장점유율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 가정종합보험등

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배상책임보험은 높은 시장점유율을 차

지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각종 새로운 위험의 등장으로 인하여 향후

시장점유율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 5 > 독일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주 : 기타보험에는 종합보험, 유리보험, 동물보험등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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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5 > 독일 손해보험 종목별 점유율 추이

(단위: %)

구 분 1980 1990 1994 1995 1996

화재보험 9.8 5.9 5.9 6.5 5.1

해상 및 운송보험 4.9 3.2 2.6 2.5 2.5

자동차보험 42.4 42.2 44.2 43.5 41.8

보증보험 1.3 1.8 1.3 1.2 1.6

기술보험 3.8 3.5 3.2 3.0 2.9

배상책임보험 10.8 11.3 10.9 11.2 11.6

상해보험 8.1 9.4 8.9 8.9 9.2

종합보험 8.4 9.2 9.2 9.8 10.4

기타특종 10.1 13.5 13.8 13.4 14.9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GDV, Statistisches Taschenbuch der Versicherungswirtschaf 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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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韓國市場

우리나라의 손보산업은 60년대∼70년대의 경우에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배경으로 화재, 해상보험등 企業性保險爲主의 成長을 지속하였으나 ' 80

년대 자동차보험의 급성장, '90년대들어서는 長期損害保險의 販賣好調로

점차 家計性保險爲主로 성장패턴이 변화해 가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94년의 개인연금판매와 향후 퇴직연금판매가 확실시되어 貯蓄性保險의

比重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장기보험 및 연금보험의 비중

은 FY 97에 이미 전체 손해보험 시장의 46.3%를 점유하고 있다.

<표 4 - 6 > 경제규모와 보험산업의 성장추이 (한국 )

구 분 1960 1970 1980 1990 1997

60-70연

평균증

가율(%)

70-80연

평균증가

율(%)

80-90연

평균증가

율(%)

90-97연

평균증가

율(%)

인구(천명)

GNP(억원)

24,954

2,449

32,241

26,840

38,124

343,216

42,869

1,782,621

45,991

4,160,179

2.6

27.1

1.7

29.0

1.2

17.9

0.91

16.7

수입보험

료(억원)

생보 3.8 146 6,036 160,435 489,559 44.0 45.1 38.8 25.6

손보 5.3 2,143 3,877 35,896 163,183 39.0 39.1 24.9 44.3

계 9.1 289 9,913 196,332 652,741 41.3 42.4 34.8 29.1

GNP대비

보험료(%)

생보 0.16 0.54 1.76 9.0 11.8 - - - -

손보 0.22 0.53 1.13 2.0 3.9 - - - -

계 0.37 1.07 2.89 11.0 15.7 - - - -

1인당보험

료(원)

생보 15 451 15,833 374,245 1,064,467 40.5 42.7 37.2 23.1

손보 21 444 10,170 83,734 354,815 35.7 36.8 23.5 40.5

계 37 895 26,003 457,976 1,419,282 37.5 40.1 33.2 26.2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연보(연도별)」, 보험개발원, 「보험통계연보」(연도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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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자료 :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연도별)

<표 4-7> 손해보험 종목별 구성비 추이

(단위 : %)

구 분 60 65 70 75 80 85 90 95 97 98.5

화 재 85.0 35.0 21.0 18.0 12.5 9.4 5.0 2.7 1.7 1.9
해 상 15.0 36.0 30.0 30.0 19.2 16.4 6.1 2.7 1.5 2.8
자동차 - 24.0 28.0 23.0 33.6 45.1 50.9 47.0 37.9 35.8
특 종 - 5.0 21.0 24.0 12.9 13.0 6.1 4.9 4.7 5.9
보 증 - - - - - 4.6 8.0 6.3 7.9 10.0
장 기 - - - - 16.1 11.9 23.8 36.4 46.3 43.6

주 1) 구성비는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함.

2) 특종보험에는 해외원보험의 실적이 포함되었으며, 1994년 판매개시된 연금보험

은 장기보험에 합산하였음.

자료: 보험감독원, 『보험통계연감』, 각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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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商品開發環境의 分析

巨視環境變數는 計量的으로 평가하기에는 곤란한 측면이 있으나 장기

적으로 손해보험상품의 개발은 결국 環境變數에 따라 그 모습이 바뀔것

으로 판단된다. 본절에서는 이러한 환경변수를 크게 社會的變數(소비자

의식변화, 노령화사회도래, 여성취업인구의 변화), 金融環境變數(자본자

유화, 외환규제완화, 금리리스크증대), 保險內的變數(패키지상품의 성행,

대체보험시장의 성장, 타금융권제휴), 社會保險市場의 變化(산재보험, 연

금보험, 의료보험시장의 참여방안 모색) 및 마케팅環境變化(브로커제도

입, DM, TM, 인터넷판매등)로 나누어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림 4-7 > 보험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소비자의식변화

사회환경변수 ⇒ 노령화사회 도래
여성취업인구의 증가

자본·외환규제완화

금융환경변수 ⇒ 금리리스크증대
금융기관간 장벽의 완화

패키지상품의 성행

보험내적변수 ⇒ 대체보험시장의 성장
타금융기관 제휴

산재보험

사회보험시장의 변화 ⇒ 연금보험
의료보험

브로커제도의 도입

마케팅환경변화 ⇒ DM, TM의 확대
인터넷판매의 일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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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社會環境變數

1) 消費者意識의 變化에 따른 市場構造變化

보험시장 개방 및 자유화의 진행에 따라 보험영업환경도 保險者中心의

競爭制限的 市場에서 消費者中心의 競爭的 市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

에 따라 보험계약자는 보험상품의 형태, 상품의 가격, 보험급부 서비스의

질에 이르기 까지 보험회사에 대하여 廣範圍하게 主導權을 行使할 가능

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4-8> 보험상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

기존의 영업환경 미래의 영업환경

보험자중심의 영업전략 소비자중심의 영업전략

책임경영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

경쟁적 시장 , 재무리스크증가

글로벌 경제체제로의 동일화

외부적으로 주어진 영업환경

경쟁제한적 안정적 시장

국내보험시장의 고유한 영업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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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케팅측면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보험산업은 주로 모집인이

나 대리점의 緣故販賣가 주를 이루어 성장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안정성이 보험회사 선택기

준의 중요한 사항으로 부상해 과거와 같이 연고에 의한 판매로 성장하는

것은 한계에 이르고 있다. 실례로 IBM이 1996년에 미국 일본 등 9개국 보

험회사의 간부 3,500명에게 21세기에 있어서 소비자의 변혁은 무엇인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비자들은 보험사의 브랜드력이 보험사를 선택하는 가

장 큰 요인이 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33). 여기서 브랜드력(brand

power)이라는 것은 保險會社의 商品性, 契約者들에 대한 良質의 서비스 提

供程度, 安全性 등이 綜合的으로 含蓄된 意味로 분석된다.

<그림 4 - 8 > 향후 5년후 계약자의 태도변화

주 : A) Affin ity 그룹(직장, 전문직, 동창생)을 통해 보험구입
B) 보험을 1회거래로 다른상품과 함께 구입(예 :자동차보험과 주택화
재보험)

C) 복잡한 보험상품구입시 인적채널보다는 전자채널을 선호
D) 복잡하지 않는 보험상품구입시 인적채널보다는 전자채널(인터넷, 상
용온라인서비스)을 선호

E) 보험을 모든 금융포트폴리오로부터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다.
F) 브랜드력을 평가한다.
G) 보다 높은 개인리스크에 대하여 내성을 가지고 있다.

33) 住友生命總合硏究所 譯, 『21世紀へ胎動する世界の保險ビジネス(Global

In su ran ce to the 21st centu ary)』, 保險每日新聞社, 1998, p p .27-38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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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老齡化社會의 到來

人口變動은 人口構造와 家口形態 및 家族機能의 變化를 야기하고, 이

들 변화는 다시 老人問題, 女性就業問題, 育兒問題 등과 같은 또 다른 사

회문제를 초래하게 되며, 社會保障에 대한 需要도 變化시키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 인구변동의 큰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인구의 노령화 현상이다. 즉 1960년에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9%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3.8%, 1990년에는

5.1%로 높아졌고 2000년대에는 10%를 상회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34).

老齡化社會의 到來는 노령자의 건강문제, 부양 및 보호 문제, 퇴직 후

긴 여가시간, 수입감소 등의 여러가지 문제를 발생시키며 여기에 최근에

급격히 진행된 核家族化는 전통적인 부양방법의 점진적 소멸을 예고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대응책을 필요로 하고 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

에 의하면 1988년에는 35.1%만이 노후를 준비하였으나 1994년에는

53.0%가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보험, 연

금등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 4 - 8 > 노후준비 방법

(단위: %)

구 분 보험 예ㆍ적금 연금 계 부동산 유가증권 준비없음

1988

1994

8.6

16.1

9.4

17.8

11.5

16.0

1.3

0.5

3.6

2.5

0.6

0.1

64.9

47.0

자료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 1996.

34) 오영수외, 『사회환경변화와 민영보험의 역할(Ⅰ)』, 보험개발원, 1997.3, pp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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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고령자들이 금융상품 구입과 같은 방법을 통해 스스로 노후

대책을 마련하는 현상이 보편화되면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관련 상

품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 될 것이다. 특히 취업기간 동안의 소득과 개인

년금 및 公的年金制度의 給付金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고령자의 경제

적인 階層分化를 초래할 것이므로 소득계층에 따라 복지니드 또한 다양

화 되어 이에 맞춘 손해보험상품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상품

으로는 현재의 개인연금이외에 長期看病保險, 癡 保險등 특정계층에 초

점을 맞춘 상품등을 들 수 있다.

3) 女性就業人口의 增加

최근 들어 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나타난 노동력의 여성화는 전반적인

경제의 소프트화, 男女雇傭平等法 의 시행, 여성의 고학력화, 여성의 취

업욕구 증대 등과 같은 요인으로 급속히 진전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

동참가율은 1970년의 39.3%에서 1995년에는 48.3%로 9.0%포인트나 높아

져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40% 정도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점은 여성의 경제적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져 취업여성의 니드에 맞춘

각종 보험상품의 필요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나 . 金融環境變數

1) 資本·外換規制의 緩和

IMF금융지원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자본자유화, 외환규제완화등

이 기존의 계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물론 자본시장의 개방

은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順機能이 있으나 국제금융시장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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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해져 국내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逆機能에 대한 우려는 상존

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는 손해보험의 상품구조에도 새로운 변

화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金利自由化로 인한 금융기관간의 수신고 경

쟁은 이미 본격화되고 있으며,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장기상품은

일반상품과 달리 보험기간이 장기라는 점에서 금리리스크에 대한 대책이

중요시되기 때문이다35). 이에 따라 流動性과 財務健全性을 考慮한 商品運

用 및 開發戰略이 요구되며 특히, 금리하향 추세에 부합하는 상품의 개

발이 주요사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마케팅측면도 세계화, 개방화에

따라 선진 외국사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低費用·高效率의 收益極大化

戰略을 수립하여 부실모집조직의 과감한 정비 및 사업비 지출의 최소화

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35) 퇴직보험의 경우 확정급부형이 아닌 확정갹출형으로 도입될 예정이어서 자산

운용에 따른 리스크를 보험회사가 아닌 가입자가 안게 된다. 다만, 수익률 수

준이 중요한 경쟁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자산운용시 수익률제고

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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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최근 경제·금융환경의 변화추이

구분 변동내용

금리자유화

- 90년 11월 : 제1단계 금리자유화
- 93년 11월 : 제2단계 금리자유화
- 94년 7월, 12월 및 95년 7월,11월 : 제3단계 금리자유화
- 96년 1월 : 은행대출 가산금리 자유화
- 97년 7월 : 제4단계 금리자유화

주식시장

- 92년 1월 : 외국인에 대한 주식시장 개방(10%)
- 94년 12월 :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10%→12%)
- 95년 4월 : 일일주가변동제한폭 6%로 확대
- 96년 10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추가확대(18%→20%)

- 96년 11월 : 일일주가변동제한폭 8%로 확대

- 97년 12월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55%)
- 98년말 : 외국인주식투자한도 폐지

환율제도

- 90년 3월 : 시장평균환율제도 도입
- 94년 11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1.5%)
- 95년 12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2.25%)
- 97년 11월 : 일일 환율변동허용폭 확대(10.0%)
- 97년 12월 : 일일 환율변동상한폭 폐지

자료 : 함유근, 『은행의 위험관리시스템도입 및 활용방안-ALM시스템을 중심

으로 한 실증연구』, 한국금융연구원, 1998. 2, p . 2

2) 保險料自由化 및 市場開放

보험내적으로는 가격자유화, 재보험거래의 자유화, 보험중개인제도의

도입과 대외개방 및 ENT제도의 폐지등에 따라 외국보험사와의 경쟁이

불가피해져 보험상품의 개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보험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보험요율은 FY 94년부터 자유화되기 시작하

여 FY'98년 현재 대부분 완료되고 생명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의 예정이율

과 사업비차 계약자배당부분도 향후 자유화될 예정이다. 특히 IMF구제

금융시 손해보험의 自由料率 適用種目의 標準料率制度가 純率參考料率制

度로의 轉換이 예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간 경쟁의 격화로 무

- 71 -



분별한 요율인하 사례가 늘어나 경영수지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표 4-10> 최근 보험산업의 자유화 및 규제완화 추이

구 분 변동내용

감독체계

관련

법률정비

-97.11-12 금융개혁관련 13개법률 제·개정

-98.4 통합 예금보험공사 출범

-98.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공포

-98.2 보험회사의 주주자격 및 부실보험회사의 인수합병등에 관한 기준
마련

시장대외

개방

-ENT제도 폐지 : 97년 4월
-cross-border 거래종목확대 : 93년 수출적하, 94년 수입적하, 항공보험,
97년 해외여행, 장기상해, 선박, 생명보험 전종목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계리업 : 98년 대외개방
-재보험자유화 : 93년 4월∼97년 4월( 3단계로 구분 점진적 시행)

보험가격

-손해보험의 가격자유화
o 94년 4월∼96년 4월 : 단계적 범위요율제 실시
o 96년 4월∼98년 8월 : 단계적 자유요율제 시행

-생명보험, 장기손해보험 가격자유화
o 94년 4월 : 예정사업비중 유지비
o 95년 4월 : 위험율차 계약자배당
o 97년 4월 : 예정위험율, 이자율차 계약자배당
o 98년 4월 : 예정사업비중 예정이율범위요율
o 2000년 4월 : 예정이율 자유화, 사업비차 계약자배당

보험상품

-93년 6월 : 보험상품 신고제, 보고제 도입
-94년 7월 : 개인연금보험 판매
-97년 7월 : 상해, 질병, 개호보험 손생보 상호겸영허용
-98년 중 : 퇴직보험 판매 예정

모집체계

-점포설치자유화 : 95.4
-복수대리점도입 : 93년 손해보험, 94년 생명보험
-독립대리점도입 : 96년 손해보험, 97년 생명보험
-보험중개인도입 : 97년 손해보험, 98년 생명보험

자산운용

-95년 6월 : 현예금보유비율 폐지(생보)
-96년 4월 : 자본금요건강화(손생보 300억원)
-97년 8월 : 변액보험 구분계리 근거 마련
-98년 4월 : 후순위차입 허용
-98년 8월 : 유가증권평가충당금 의무적립 및 대손충당금의 100%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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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金融機關間 障壁의 緩和

최근의 국제금융시장은 금융개혁과 규제완화가 진전되면서 금융기관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우리나라도 금융업무의 部門別 固有領

域은 縮小되고 金融機關間 兼業化가 촉진되고 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생보 및 유사보험과 기존시장 및 신규시장에 대한 영역경쟁이 불가피 하며

銀行등 他金融圈과의 業務提携도 점차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가 ) 第 3分野 保險

그동안 많은 논란이 되어왔던 손·생보간의 중간영역인 소위 제3분야

의 상품판매가 1997년 7월22일 상품관리규정 개정으로 생보·손보 상호

겸영이 허용되었다36). 제3보험분야에 대한 金改委報告書는 상해, 질병,

개호보험 등은 생·손보가 상호 겸영할 수 있도록 하되 손해보험사의 연

령별 死亡表를 이용한 상품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제3분야에 대한 생·손보의 업무영역이 무너지면서 생보업계의

자동차사고 관련 상해보험 상품이 개발되고 각종 질병, 특히 암과 성인

병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으로 하는 질병담보 장기손해보험상품의 개발이

늘어나고 있다. 1999년 1월 현재 생보업계가 선보인 자동차사고 관련 상

해보험은 이미 20여종에 이르고 있으며 손보업계도 자동차사고와 관련

상해보험의 강화, 간병보험상품의 개발등 대비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36)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중간영역인 제3분야에 대한 외국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의 경우 현재 상해·건강보험(질병보험을 포함)은 원칙적으

로 손보, 생보가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1998년

에 상호겸영을 허용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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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疾病保險

질병보험은 그 성격상 人保險分野에 가까워 생보사가 취급하여 왔으나

업무영역상 분쟁을 해소하고 선의의 경쟁에 의한 보험시장의 영역확대를

도모할 목적에서 인보험사업자와 손해보험사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

으로 지정되어 ' 97.7.21부터 손·생보 사업자가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은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되는등 상품개발과 판매에

제약이 남아있다. 따라서 제3분야에서 장기보험의 시장개척을 위해서는

추가담보 선택계약 확대 등을 포함한 지속적 상품개발이 필요하며 제3보

험의 겸영취지에 따라 생명보험과의 동일한 여건하에서의 경쟁을 위해

상품개발기준상 보험기간이 15년(연금보험 제외)으로 제한되어 있는 규

정의 보완을 추진하여야 한다.

(2) 看病保險

간병보험은 피보험자가 介護狀態를 요하게 되었을 경우 이에 수반되는

費用損失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인체와 관련하는 성격과 손해비용보상

의 성격을 갖고 있어 생명보험 사업자와 손해보험 사업자가 겸영할 수

있는 보험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최초의 장기간병보험 상품은 1992년 3

월 S생명이 개발한 에버그린보장보험이며 그 뒤를 이어 D생명의 큰효

도보험등 일부사에서 주계약 및 특약의 형태로 도입·판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판매실적이 미미하며, 손해보험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37).

37) 우리나라 간병보험의 시장규모는 1996년말을 기준으로 할 때 300억원수준

으로 생보시장의 0.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우 0.5 %에 달하

며 일본손보업계는 0.66%수준에 달하고 있다. 조영훈, 「고령화시대의 손해

보험수요변화와 대책」, 손해보험 98년 6월호, p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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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인구가 노령화되고 소득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의료서비스도 과

거의 치료위주에서 요양 및 예방위주로 전환될 것을 고려하여 장기요양

보험 등의 상품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특히 점차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癡 危險에 대한 義務保險化 推進可能性도 檢討할 필요가 있다.

물론 간병분야는 손보사가 後發走者로서 거대 생보사들에 비해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손보사의 상품개발이 생보사보다 늦었음에도 현재 시장점

유율이 월등이 높은 일본의 경우38)에서 보듯 적절한 상품을 개발하고 원

활한 판매전략을 수립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을 것

이다.

다 . 保險市場 內的變數

1) 他金融圈과의 業務提携

손·생보의 겸영금지가 더욱 완화될 경우 생명보험상품과 손해보험상

품이 提携販賣(joint sale)되는 형태에서 생·손보상품을 하나의 單一證券

(joint product)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상품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현재까지는 별개의 손보상품을 생보모집인이나 생보대리점

에서 판매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한 개의 보험증권에 생명보험과 손해보

험 2종의 보장내용이 약정되어 있고 보험료는 손·생보를 포괄한 단일보

38) 일본의 경우 생보업계는 1985년부터 개호보장보험을 판매하였고 손보업계는

1989년부터 개호비용보험을 판매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현재 생보업

계의 간병보험 보유계약건수는 30만건정도인데 비해 손보업계의 보유계약건

수는 100만건에 이르고 있으며 특히 동경해상은 일본 간병보험시장의 32 %

를 점하고 있다고 한다. 조영훈, 전게서, p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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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료로 부과되는 형태의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 이 상품은 손보사의 판

매비용을 절감하며 보험계약자는 사업비절감에 따른 보험료인하의 혜택

을 누리게 된다. 예상되는 제휴형태는 損害保險의 傷害保險이나 所得補

償保險에 生命保險의 定期保險을 結合하는 形態가 유력하다39). 이러한

손·생보간 상호제휴는 가계성장기보험의 世代移轉, 市場의 成熟化 現象

으로 상호판매채널의 확충, 商品의 補完效果(綜合的 保障), 모집인의 고

객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9> 종합금융상품의 구조

저축 및 보장

(손해보험사 )

투 자
(증권 ,신탁 ,부동산
회사 )

생활서비스
(생활설계 ,재무계획 ,세
무상담,각종금융상품소개
및 정보제공

(손해보험사 )

또한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은행권 연계상품이나 카드사제휴상품등

은 잠재고객을 유치하는데 큰 의의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손보사의 대외공

신력제고와 금융종합화추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손보사가

타금융권과 제휴하는 상품의 형태는 다음과 같이 예상할 수 있다.

39) 보험감독원, 『2000년대의 보험산업 전망』, 1990.4, p p .9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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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은행고객을 상대로 한 상해보험과 정기예금의 결합형태로 정기

예금의 이자범위내에서 보험료를 지급케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둘째, 손보사의 개인연금등의 장기성보험료를 은행의 적금이나 증권사

의 국채와 연계하여 판매하는 형태로 만기가 도래한 적금을 자동해약하

여 세제혜택이 큰 연금보험료로 납부하게 하거나 國債의 이자로 연금보

험료를 충당하는 형태를 들 수 있다.

셋째, 보험료 loan이나 단기자금수요에 대응한 결제카드시스템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험료납입이나 約款貸出등의 업무에 사용

할 수 있는 綜合通帳을 개발함으로써 은행권의 Hom e banking, 증권사

의 Hom e dealing과 유사한 Hom e insuring을 도입하여 電子決濟時代의

到來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0> 타금융기관과의 업무제휴에 따른 효과

손

해

보

험

사

- 판매채널의 다양화

판매채널의 확충 ↔ 생명보험 - 시장공유화

- 상품의 보완효과

- 자금이동의 억제

여신업무의 보강 ↔ 은 행 - 연금시장의 참여

- 융자업무확대

- 고금리상품의 판매
유동성,결제기능강화 ↔ 증권,카드,투신 - 금리변동에 대응

- 잠재고객의 유인

일본의 경우 1996년 4월의 新保險業法 에 따라 子會社方式에 의한

손·생보간 상호진출이 허용되었고, 보험회사의 은행, 신탁, 증권업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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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진출과 은행 등 신용은행, 증권회사의 보험업 진출은 업종별 자회사

방식으로 2001년까지 실현될 예정이다. 또한 보험회사들은 金融支柱會社

로의 전환에 앞서 보험회사가 業務多角化를 위해 생보 4개사(일본, 제일,

명치, 안전)와 손보 3개사(동해, 안전, 삼정)가 이미 투신업무분야에 진출

한 바 있다40).

2) 代替保險市場의 成長

현재 미국등 보험선진국의 경우 企業物件을 中心으로 이미 대체시장

또는 리스크 파이낸싱이 전체 손보시장의 45%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최근 대기업을 중심으로 캡티브 또는 自家

保險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많은 기업들이 자

체적으로 또는 관계 금융회사를 통해서 보험회사에 못지 않은 금융기법

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相對的으로 非效率的인 傳統的 保險市場을 回避할

가능성이 높아 손해보험사의 적극적인 대응책마련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미 S사등 대기업의 경우 캡티브보험사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

동차보험에도 단체물건등 기업성물건에 대한 자가보험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의 자동차시장진출시도등 손해보험시장의 잠식요인이 늘

어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손해보험회사는 위험관리 서비스, 손실방지 서비스 및

안전운전 교육 프로그램 등의 보험과 관련된 부수적인 서비스 제공을 강

화하여 기존고객의 이탈을 방지하는데 주력하여야 한다. 나아가 손보사

들이 직접 고객들에게 危險保有그룹(risk retention group)을 결성해주거

나, 보다 많은 리스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초과손실보험상품을

40) 이기형, 장기중, 「일본의 보험개혁과 보험회사의 대응」, In su rance

Bu siness Rep ort, 보험개발원, 1998.5. p p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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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하거나, 보험리스크와 재무리스크를 통합하여 함께 보장하여 주는

상품 등을 적극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3) 패키지商品의 活性化

개별상품을 有機的結合體로 세트화하는 패키지상품은 이미 일반 공산

품이나 서비스업종에서 성행하고 있으며 보험상품의 경우도 이러한 추세

는 분명해지고 있다. 이는 보험시장이 어느정도 포화상태에 이르고 IMF

구제금융이후 소비자들의 보험니드가 生存保障에서 生活保障으로 이동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패키지상품은 손보업계는 물론 생보업계에

서도 점차 강화되는 경향을 보여 가계성시장의 경우 손보사와의 치열한

경합이 예상된다. 이때 마케팅이 강한 생보사의 경우 보험설계사들에게

패키지상품에 대한 판매화법을 교육하고 신규계약자의 니드를 적극반영

하고 있어 손보사의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손해보험의 종합상품은 1965년에 개발된 주택·상공종합보험이 효시이

며 이후 가정생활보험, 가정종합보험, 주택상공종합보험, 동산종합보험등

화재보험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종합보험상품이 다수 등장하였으나 비슷

한 시기에 개발된 장기손해보험의 가계성시장 잠식으로 별다른 성장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러나 ' 90년대들어 財産綜合保險등 企業性綜合保險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고 있고 家計性綜合保險의 경우도 일반보험에서는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지만 장기종합보험은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어 損害保險商品의 綜合化現象을 실감케하고 있다41).

이점은 전통적인 보험종목인 화재, 해상보험의 지속적인 점유율하락과

41) 다만, 재산종합보험의 급성장은 무분별한 요율할인이 주요인이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차일권, 「손해보험 상품의 종합보험화 현상에 대한

연구」, 보험감독원, 보험조사월보, 97년 2월호, p p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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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의 성장율 둔화속에서 종함보험이 점차 손해보험상품의 주요

상품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을 나타내며 장기보험의 경우에도 개인연금보

험을 제외할 경우 장기종합보험의 신장이 두드러진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종합보험의 시장점유율은 FY'97기

준으로 손보전체의 2.2%(미국의 경우는 전체의 17%점유)에 불과하여 향

후 시장개척여하에 따라 잠재적인 성장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라 . 社會保險市場의 變化

일찍부터 사회보장제도가 도입된 서구 각국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國家

가 主導하는 社會保障制度는 短期的으로는 所得再分配 效果를 유인하는 긍

정적 측면이 있으나, 長期的으로는 勞動意慾의 萎縮, 財政赤字의 累積, 經濟

의 低成長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보험, 의료

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의 4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체제를 갖추

고 있으나 국가가 보장하는 복지의 수준이 타 선진국에 비하여 현저히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복지수준의 달성과 삶의 질 향상

을 위해 民營保險의 役割이 필수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향후 손해보험사의 상품개발전략에 사회보험시장에의

참여방안 강구는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우리

나라의 사회보험제도중 손보사의 참여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 개략적

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보기로 하겠다.

1) 産災保險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중 가장 오래된 산재보험은 1995년의 업무이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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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근로복지공단)을 계기로 운영주체의 민간이양이 검토되고 있는 분

야이다.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은 정부기관이 독점적으로 주관하여 운영하

고 왔고 산재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당연

시되어 왔으나 산재보험제도에 경쟁을 도입한다면 비용절감 또는 성과제

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산재보험시장에의 손해보험사의

참여는 첫째,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장

많이 띄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둘째,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

문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부문은 민영보험

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

의 민영화사례를 살펴보면 아래표와 같다.

<표 4 - 1 1> 산재보험의 민간운영사례

민간보험/공공기관 공동운영 미국, 호주, 스페인, 벨기에1) , 스위스2 )

민간보험형태 운영 싱가폴, 덴마크, 핀랜드, 포루투갈

주 : 1) 1988년 1월 1일부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 이양되었음.

2) 준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의해 운영됨.

가 ) 시장규모

1997년말 현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수는 227,564개소이며

적용근로자수는 8,236,641명에 이르고 있다. ' 97년도의 산재보험세입을 요

소별로 살펴보면 총세입 2조 201억원중 보험료가 1조 8,190억원으로

90.0%를 점유하고 적립금전입액이 1,000억원(5.0%), 가산금이 574억원

(2.8%)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85.3%를 기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 97년도 산재보험지출을 세출요소별로 살펴본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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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1조 8,346억원중 보험급여가 1조 5,560억원으로 84.8%를 점유하고

산재예방사업에 1,864억원(10.2%), 근로복지공단출손금이 774억원(4.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42).

나 ) 손보사의 참여방안

산재보험에 민영보험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산재보험상

품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인 자동

차종합보험과 같이 법률에 의한 강제보험부분과 사업주의 임의가입부분

을 연계하는 상품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업무상의 재해

외에도 비업무상의 재해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해주는 종합보험 형태의 상

품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1> 산재보험상품의 구성 (안 )

업 무 상 비 업 무 상

사용자배상책임담보
③

업무상 재해보상
추가담보
② 비업무상

상해담보
④①

업무상 재해보상 기본담보
(산재법 수준의 보상 - 보험가입 의무화 )

42)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1998, p p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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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年金保險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제도는 공무원, 군인 및 사립학교교직원을

대상으로한 특수직역연금과 1999년 4월부터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국민연금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강제가입으로 운영됨으

로써 세대내·세대간 소득재분배적 성격을 가지며 물가상승과 국민생활

향상에 따른 연금액의 연동을 보장하는 반면에 전국 일률적으로 시행됨

으로써 수요의 다양화에 부응하지 못하며 생활의 기초적 부분에만 대응

하여 충분성이 확보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미루어 볼 때 향후에도 국민연금보다 개인연금 또

는 퇴직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방향으로의 민영보험의 참여가 요구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

은 시나리오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국민연금 보험료 수준에 맞추

어 국민연금의 급부금을 하향조정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하여 노

후소득을 보장하며 둘째, 현행의 급부수준을 유지한 채 보험료 인상 또

는 급부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하여 재정안정화를 도모하면서 마찬가지로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보완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두 방안에서 모두

민영보험의 역할은 확대될 수 밖에 없고 이는 개인연금, 퇴직연금43)의

가입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3) 퇴직연금보험제도는 퇴직한 종업원에게 기업이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급부를

연금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기업에 대한 경제적 기여에 대하

여 임금의 후불성에 입각하여 고용주가 제공하는 반대급부적 성격의 사적연

금제도를 의미한다. 퇴직연금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

업이나 협회 등 일반단체들 모두를 가입대상(정규직원 외에 임원이나 일부

촉탁사원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하며 98년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을

수정하여 99년 4월부터 시판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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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에서는 최근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퇴직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정

리하고자 한다.

퇴직연금보험은 근로자에게는 퇴직일시금의 기금에 갹출하는 재원을

퇴직연금보험으로 적립함으로써 종업원의 수급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퇴

직후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급부의 지속으로 인하여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하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측에 있어서는 퇴직연금보험은 일시에 다

액의 지출을 필요로 하는 퇴직일시금에 비하여 자금관리가 용이할 것이

나 퇴직연금의 재원이 사외에 강제 적립됨에 따라 기업의 자금조달을 압

박할 가능성이 있다.

가 ) 시장규모

퇴직연금보험시장의 규모는 아래 표에서 나타내고 있는 근로자 퇴직금

규모 추이로 미루어 볼 때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표 4-12>퇴직금 규모 추이

(단위 : 조원)

구 분 ' 93 ' 94 '95 '96 ' 97 '98 '99

법정퇴직금 기준

누진율(1.1) 기준

누진율(1.15) 기준

21.7

24.0

25.1

27.2

30.3

31.5

31.0

34.2

35.9

34.6

38.3

40.1

38.4

42.4

44.5

41.5

45.9

48.2

46.0

50.9

53.4

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기업복지조사 결과」,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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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퇴직연금보험시장 규모 (퇴직금추계 기준 )

나 ) 손보사의 참여방안

그동안 퇴직연금보험의 참여기관은 생보사의 경우 기득권을 내세워 생

보사단독시장을 주장하였으나 손해보험사는 물론 은행, 투신업계까지 퇴

직연금상품을 취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타 금융업종

과 치열한 시장경합이 예상되지만 퇴직연금보험은 개별기업근로자의 퇴

직률과 임금상승율, 승급율, 사망율을 고려한 보험수리업무를 통하여 개

별기업의 적정한 부담금액과 연금지급액을 산출하는 보험특유의 제도라

는 점에서 보험업계의 우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손해보험사가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하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

우 수입보험료 규모 및 자산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계약의

장기화 및 기업시장에 대한 total m arketing의 실현으로 준비금의 누적

적인 증가를 초래하여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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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醫療保險

의료보험은 1989년 7월에 전국민의료보험이 실현되었으나 管理主體가

多元化되어 있어 조합간 재정격차문제, 관리상의 비효율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자 정부는 의료보험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보험을

통합하는 경우에도 중산층이상 계층의 급증하는 의료수요를 충분히 충족

시키는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영보험상품이 필요

하리라 판단된다.

현재 일본의 경우 생보사들은 醫療保障保險을 개발하여 공적의료보험

의 자기부담분에 해당하는 치료급부금과 입원급부금 및 사망급부금을 지

급하고 있으며, 손보사들은 공적의료보험의 자기부담분은 물론 공적의료

보험에서 제외되는 부분도 보장하는 실손보상형의 의료비용보험을 1986

년부터 판매하고 있다44).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생보사의 團體醫

療保障保險(定額型)과 손보사의 職場人團體健康保險(實損型)이 있기는 하

지만 낮은 보상한도와 상품내용의 단순성으로 인해 판매실적이 거의 없

는 형편이다. 따라서 공적의료보험에서 제외되는 고가의료서비스를 보장

하는 부가급부 및 개인형상품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에 대한 사회적 수요

는 점차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손해보험사의 경우 여러 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고 보험회

사의 입장에서 道德的 危害(moral risk)를 감당할 기술이 없기 때문에 상품개

발 및 의료, 보건분야에 관한 전문가의 양성이 필요하고 세제혜택 등의 조치를

통하여 민영보험회사의 시장 참여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조연훈, 전게서, p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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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마케팅環境의 變化

' 96년4월 손보독립대리점, ' 97년 4월 손해보험 보험중개인제도 국내도

입, '98년 4월 손보 보험중개인 대외개방 등 판매채널이 다양화됨에 따

라 국내 모집조직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함께 DM, TM에 이어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터넷을 통한 보험판매가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이러한 신종 마케팅에 부응하는 보험상품의 개편

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미국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최근 10여년간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販賣채널의 革命(distribution revolution)을 예고하고 있다45) . 물론 인터

넷이 광범위하게 활용되는 미국시장에서도 보험사의 인터넷활용도는 은

행, 증권등 타금융권에 비해 크게 뒤쳐진 상태이다(미국의 개인보험시장

은 1995기준으로 약 750억불정도이며 이중 1억불정도가 인터넷을 통해

거래되었다고 한다46)).

그 주이유는 보험산업이 1950년대의 상품모델하에서 전산기반이 갖추

어졌고, 기존의 대리점영업에 미칠 영향, 자필서명과 같은 법률적인 문

제, 보험상품의 복잡성 및 각종 규제의 필요성 때문에 경영주가 적극적

이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저렴한 비용, 높은 업무효율성, 소비자의 의식변화등에

따라 향후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판매는 획기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

아지고 있다. 현재 인터넷판매에 적합한 상품으로는 자동차보험, 주택종

45) 권욱진, 신기철, 「보험산업의 인터넷 활용현황과 전망」, 손해보험 1997. 10

월호, p .23.
46) Su zann e E . Spit e, "CEOs Ex pres s Sk ept ism About S ellin g On T he

Int ernet ", Best r eview (P/ C), Ap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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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보험, 개인연금, 건강보험등 必須財적인 성격을 갖는 보험, 각종레져보

험, 행사보험(event interruption insurance)과 같은 니치마켓에 적당한

상품이 꼽히고 있다47).

따라서 보험회사는 판매채널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상품구조의 개선과

모집조직간 효율성 경쟁을 통한 부가보험료 절감과 고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에 주력하여야 한다.

<그림 4-13> 환경변화에 따른 마케팅 전략

언더라이팅 시장세분화판 매 채 널

실질적인 가격차별화

통계산출시스템 구축

C y b e r M a ll (In sw e b )

신판매채널(DM, TM 등)

활용

업종, 지역, 고객 등으로

세분화한 시장분할 전략

제휴마케팅

저비용 고효율

수익 극대화 영업전략

47) 권욱진, 신기철, 전게논문, p .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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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商品認可 및 變更節次

보험상품은 社會性과 公共性이 특히 강조되므로 일반상품과 달리 보험

상품을 개발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부의 엄격한 사전인가 또는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48). 이에 따라 손해보험상품은 크게 保險業法의 규

정(보험업의 인가, 기초서류의 변경, 타사업의 겸영금지등)에 따른 기본

적제한과 상품관리규정, 요율관리규정의 구체적인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

다. 즉 손해보험의 사업자는 基礎書類(定款, 事業方法書, 保險約款과 保

險料 및 責任準備金算出方法書)의 변경49)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

아야 하며, 금감위는 이를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받게할 수 있다(업법 제

7조).

또한 요율의 산정 및 검증, 확인, 운용과 관련된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損害保險料率管理規程(제1차금융감독위원회 의결, 98.4. 1)」에 그 내

용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으며 상품의 인가와 관리, 상품개발기준에 대해

서는「損害保險商品管理規程(제1차금융감독위원회 의결, 98.4.1)」에서

그 내용을 자세하게 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보험업법 또는 관련규정에

서 정하고 있는 상품인가 및 변경절차들을 살펴보되, 새로운 상품을 신

설하는 경우와 기존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로 나누어 정리하고자 한다.

48) 보험업법 제7조(인가 및 신고사항)에서 기초서류(약관, 요율 등)를 신설하거

나 변경하는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49) 기초서류의 변경은 과거에는 반드시 요율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

였으나 1998년 보험업법 개정시 보험경영의 자율화와 보험상품인가의 간소

화를 위해 폐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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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상품의 인가절차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보험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와 둘째, 법률개정으로 인한 보상

한도액의 확대, 요율검증을 통한 보험요율체계 및 수준의 조정과 같이

기존의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가 . 새로운 保險商品의 開發

새로운 보험상품을 독립상품으로 개발하여 판매하기 위해서는 보험업

법 제7조(인가 및 신고사항) ①항과 ②항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기초서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보통 새로운 상품의 개발은 보험개발원

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로 나누어 진

다. 그러나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개발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이 보험

회사에 의해 상품이 개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후자

의 경우에 대한 개발절차를 설명하기로 한다.

즉, <그림 4-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보험회사가 작성한 상품개발

(안)과 요율(안)을 관련기관(주로, 상품개발 의뢰기관)을 통해 보험개발원

에 요율산출을 의뢰하면 2주 이내에 보험개발원내에 설치된 요율검증심

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뢰사에 통보하게 되고, 의뢰사에서는 금융감

독위원회의 인가를 받게 된다. 회사는 상품이 인가된 경우 인가일로부터

15일이내에 해당 기초서류의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보

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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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신규 보험상품 개발 절차

상품개발·요율산정(안) 작성(보험사)

↓

관련기관(상품개발의뢰기관)

↓

요율산출 의뢰(보험개발원)

↓

조 정 보험개발원 검증

요율검증심사위원회
심 의

↓ 2주이내

의뢰 보험회사

↓
인가신청

(금융감독위원회 )

↓ 상품인가

의뢰 보험회사

↓ 15일이내

인가후 보고
(금융감독원 )

↓
상품판매

나 . 旣存의 保險商品 變更

기존의 보험상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 따라

자유상품, 보고상품, 신고상품50)으로 구분하여 보험상품의 변경을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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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기존의 보험상품을 변경하는 경우도 보험개발원에서 직접 변경

요청하는 경우와 보험회사에서 직접 변경 요청하는 경우로 대별해 볼 수

있는 데, 마찬가지로 보험회사에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이하의 변경절차의 주체는 해당보험회사가 된다.

각 상품별 상품의 변경내용 및 절차는 <그림 4-15>와 같다.

<그림 4-15 > 기존 보험상품의 변경절차

- 자유상품

- 법령의 개정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시에 의한 변경

- 이미 인가받은 특별약관의 원용

- 다른 손해보험회사가 이미 인가받은 내용과 동일한 상품의 사용
(단, 보증보험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회사가 보증보험상품을 사용
하는 것은 제외한다)

- 업무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험가입자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사업방법서, 보험약관의 변경

-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는 보험요율의 사용

- 해외 재보험자로부터 구득하는 보험요율을 사용하는 상품으로
담보범위 및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기문언의 사용

↓

판 매

(기초서류의 변경내용을 신고 또는 보고
하지 않고 상품을 판매할 수 있음)

50) 자유상품 이란 손해보험회사가 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에 신고 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보고상품 이란 보험상품을 개발 또는 변경한 후 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상품을 의미하며, 신고상품 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한

후 판매하여야 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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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상품

- 보험종목별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는 기초
서류의 변경

- 이미 인가된 국문 보험약관을 외국문으로
변경한 보험약관 또는 이미 인가된 외국문

보험약관을 국문으로 변경한 보험약관

- 국제간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신설

- 보험계약자의 주문에 따라 담보조건이 정하
여지고 보험가입금액의 50% 이상이 해외에
출재되는 보험약관의 변경 또는 신설

- 국외에 소재한 보험의 목적을 계약대상으로
하는 기업보험 약관의 변경 또는 신설

판 매 15일
이내

보 고

(금융감

독원 )

↓

보 고

(금융감독원 )

↓

판 매

- 신고상품

- 금리·세제·물가·업무영역 및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
는 영향이 큰 기초서류의 변경

- 법률에 의하여 가입이 의무화된 보험 및 자동차보험의
기초 서류의 변경

- 보험종목별 상품개발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기초서
류의 변경

- 자유상품, 보고상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초서류의
변경 등

↓

신 고

(금융감독위원회 )
↓

20일 이내 수리

(자동차보험 30일)

신고일 이후 20일경과시 인가

된 것으로 간주

↓

인가 및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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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保險商品과 開發利益의 保障

보험상품의 개발과 관련한 쟁점중의 하나는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신규

상품에 대해 개발이익을 인정하여야 하는 점이다. 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 과거 『손해보험 경영효율화지침』의 규정에 의해 일부종목에 대해서

는 일정기간 개발이익을 보장하였으나 1996년 제정된 損害保險商品管

理規程 에서 이러한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본 절에서는 특허권, 저작

권, 상표권, 서비스표권에서 보험상품의 개발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 국내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 損害保險商品의 開發利益保障制度의 經過

1) 연혁

국내에서도 1960년대 중반에 특종보험상품에 대하여 일정기간(6개

월∼1년 6개월)동안 상품개발에 따른 독점적인 우선판매권을 인정한 적

이 있었다51). 이러한 보험상품의 短期的인 開發利益 保障은 일반 特許權,

商標權 등과는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일반 공산품의 특

허권, 상표권은 보호기간이 10년 단위이며, 계속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특종보험상품에 대한 개발이익 보장정책은 1985년 4월에 損害保險

法規·協定集 의 개정을 거쳐서 일부 보완되었으며, 1996년 1월의 損害

保險商品管理規程 에는 개발이익의 보장조항이 삭제되었다.

51) 신수식, 『보험경영론』, 무역경영사, 1983, p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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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지

당시 재무부가 특종손해보험상품의 개발이익을 보장했던 이유는 보험

회사의 창의력을 유도하여 보험시장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이

었다. 즉, 기간이 제한적인 독점판매권을 보장한 것은 보험시장을 육성하

기 위한 보험정책중의 일부분이었다. 당시의 손해보험 법규 협정집 의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 지침 에서는 신종보험상품의 개발이익을 다

음과 같이 보장함으로써 보험사업자를 지원하였다52) . 첫째, 국내보험사업

자에 의하여 새로이 개발된 것으로 국내외에서 판매하지 아니한 상품의

독점 판매기간은 1년으로 정한다. 둘째, 외국보험사업자에 의하여 개발되

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한 것으로 국문약관에 의하여 판매하고자 하

는 상품의 독점 판매기간은 6개월로 정한다.

이러한 규정을 폐지(1996.1)하게 된 이유는, 自由化 및 規制緩和 차원

에서 보험요율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됨에 따라 특정상품판매에 대한 獨占

權을 부여하는 것이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었

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경쟁사의 보험상품을 즉시 모방하거나 일부 내용

을 보완 발전시켜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상품개발 능력이 앞선

일부 대형 보험회사들은 과거와 비슷한 상품개발이익의 권리를 보장 받

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2) 대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 법규 협정집 , 손해보험회사의 경영효율화 지

침』, 1985.4, p .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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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保險商品의 開發利益 保護方法

1) 特許權

특허권(patent right)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

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

며, 특허권에서 의미하는 발명이란 주로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technical) 사상의 창작을 의미한다53) . 따라서 보험회사가 개발한 보험상

품을 특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된다. 그러

나 보험상품은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서 기술적인 창의성을 보호하기 위

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2) 著作權

저작권(copyright)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여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하여 문화의 향

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54) . 저작법에서 의미하는 저작

물은 주로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지적인 생산물을 의미

한다. 그러나 보험회사가 새로운 보험상품의 아이디어를 채택했을 때, 이

러한 아이디어 자체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저작권에

서 보호하는 대상은 어문, 음악, 연극, 미술 등의 각종 지적인 저작물로

서 최종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물론 보험회사가 독창적으로 개발한 보험약관, 양식, 선전책자, 그리고

53) 대한민국, 특허법, 제1조(목적), 제2조(정의).
54) 대한민국, 저작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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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서 등은 최종 결과물로서 저작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

나 경쟁 보험회사는 기술적으로 다르게 표현한 문장의 보험약관이나 보

험요율을 할인하거나, 다른 양식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사진, 그래픽 등

을 이용한 선전책자를 제작하여 비슷한 성격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

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경쟁보험회사에 대하여 저작권 위반을 적용하기

가 불가능해 진다. 단지 타사의 상품을 모방 및 변형하기 위해서 일련의

작업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신상품을 먼저 개발한 보험회사는 시간을 벌

수 있으며, 선두주자로서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이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상품에 저작권을 적용하는 방안은 부정적인 견해가 지

배적이다55).

3) 서비스표권

상표는 자신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

는 표식이며,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

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식이다. 이러

한 서비스표는 광의의 상표에 포함되므로 상표법의 보호를 받으며 대한

민국 전역에 적용된다56). 서비스표의 취지는 광고, 금융, 수송, 건설, 식

당 등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표식에 대한 권리를 보

호받기 위함에 있다. 따라서 보험상품은 서비스표의 대상이 되며, 먼저

등록하는 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55) N ordem ann , W ., Inn ov ation ssch u tz für Versicheru n gsp rodu kte, Zeitschrift

für d ie gesam te Versicheru gn sw issen sch aft, 1995 1/ 2, p p .129-137.

56) 상표는 신청한 행정지역에서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참조: h ttp :/ / w w w .

yp lee . co .kr / yp lee/ korean / qan d a/ qan d a/ 4_2.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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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표에는 상표와 마찬가지로 문자, 도형, 기호 등의 표식이 사용

될 수 있다. 서비스 전체에 대한 서비스표 (예: 00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일부에 대한 서비스표(예: xx자동차보험)도 인정된다. 예를 들

어, 상호도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으므로 00보험회사, xx은행과 같은

상호는 문자로 이루어진 서비스표이다57). 최근에는 슬로건이나 캐치프레

이즈 등도 서비스표로 등록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에서는 음향도 서비

스표로 인정하고 있다58).

보험상품은 은행상품과 마찬가지로 무형의 서비스상품으로서 특정 보

험상품(정확히는 특정 보험서비스)이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독립하여

상거래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서비스표로 등록될 수 있다.

서비스표는 무형의 서비스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결국 서비스표의 구

체적 사용은 서비스업에 대한 홍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

라서 서비스표의 경우에는 광고선전의 효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를 포함하는 각국의 보험회사들은 보험상품에

대한 서비스표 등록이 활발하지 못하다.

다 . 損害保險商品의 서비스표 登錄 現況

1999년 1월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서비스표중에서 보험업(103류)으로

분류된 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내보험사는 자사의 상호를 100% 서비스표

로 등록하고 있다59). 그러나 보험상품의 경우는 서비스표 등록이 매우

57) 엄밀하게 구분할 때 서비스표이나, 일반적으로 등록된 서비스표를 상표로

표현하고 있다.
58) http :/ / m u li.kookm in .ac.kr /∼robin / p at / tr ad .h tm l
59) 국내에 진출한 외국보험회사중에서 1999년 1월 현재 특허청에 상호를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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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비한 상황으로 특히 손해보험상품은 생명보험에 비하여 서비스표 등록

건수가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국화재가 1984년에 브이 아이 피

상해보험을 등록한 바 있고 1998년에 엘지화재가 차차차 , 그리고 동양

화재가 지킴이를 서비스표로 등록한 것이 전부 이다.

<표 4 - 13 > 손해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 현황

서 비 스 표 출 원 인 등록일자 상표형태

브이 아이 피 상해보험

VIP 상해보험
안국화재해상보험주 ) 1984.6.22 문자

차차차 엘지화재해상보험 1998.10.1 문자

지킴이 동양화재보험 1998.11.1 문자

주 : 안국화재는 삼성화재의 전신임.

자료 : 천리안의 상표등록(1999.1 현재)에서 검색하였음.

기타 보험관련 서비스표 등록현황은 총 3건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삼성화재의 전신인 안국화재에서 1991년에 등록한 미드나잇 익스프

레스는 24시간 사고신고 및 상담용 서비스를 나타내는 서비스표이다.

외환신용카드는 현대해상과 연계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것을 예스보험이라고 등록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개인이 통일보험을

서비스표로 등록하였는데, 이는 남북한 통일을 예상하고, 미래의 부가가

치를 목표로 이름만 등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스표에 등록한 회사는 A .H .A ., AXA, CIGN A, Sw iss Re, General Re,

Allianz의 5개사로 조사되었으며, 보험브로커회사로서 존슨앤드히긴스가 유

일하게 서비스표를 등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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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 14 > 기타 보험관련 서비스표 등록 현황

서 비 스 표 출 원 인 등록일자 상표형태

미드나잇 익스프레스

MIDNIGHT EXPRESS
안국화재해상보험 1991.1.30 문자

예스보험

YES 보험
외환신용카드 1992.9.29

문자

+도형

통일보험

TONGIL INS URANCE
김진영 1998.7.15 문자

자료 : 천리안의 상표등록(1999.1 현재)에서 검색하였음.

라 . 서비스표 登錄을 통한 開發利益 確保

보험회사가 보험상품의 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현재로서 유일한

제도적인 방법은 개발된 보험상품을 서비스표로 등록하는 방법이다. 각

국은 상표법에 무형상품인 보험서비스, 즉 보험상품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은 다른 공산품에 비해 미진하며60),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에서 금융권의 서비스표에 대한 인지정도가 일반 공산품의

상표에 비하여 낮다. 둘째, 보험회사가 아직 서비스표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서비스표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서비스표는 보

60) 오스트리아의 경우 서비스표 등록이 1969년에 법제화되었으며, 1995년 현재

은행, 금융, 보험, 부동산의 서비스표 등록건수는 총 2,288건이었다. 그 중에

서 보험권의 등록건수는 단지 109건에 불과하며, 더욱이 EU전체에 적용되

는 유럽서비스표(Eu rop am arken) 등록은 전무한 실정이다. 참조: Dillenz,

W ., Inn ov ation sschu tz für Ver sich eru n gsp rodu kte , Die Versicherungs-

run dschau, 1997, p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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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상품의 이름만 보호할 뿐이지 구체적인 보험상품의 내용까지 보호하지

못한다. 경쟁사는 약관조항을 일부 변경하거나, 담보범위를 축소 및 확장

하거나, 혹은 요율을 할인, 할증함으로써 보험상품을 쉽게 변형할 수 있

기 때문이다. 세째, 특정 보험상품이 다른 공산품과 같이 有名商標(brand

nam e)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국내 TV 홍보물에서 보험상

품에 대한 광고횟수가 매우 적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진전되고, 시장에서 경쟁이 강화되면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保險商品의 差別化戰略61)을 시도할 필요가 증가한다. 우선 가

격의 차별화가 진행되며, 顧客滿足 및 顧客感動을 목표로 하는 서비스

의 차별화가 본격화된다. 동시에 특화상품의 활성화, 보험상품의 고급화

및 브랜드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험상품을 서

비스표로 등록하여 보호할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물론 서비스표

가 개발이익을 완전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서비스표로 등록된 보험

상품은 상표법에 의해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홍보측면에서 고객

에게 인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보험회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비스표

의 중요성을 재인식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61) 서비스표는 10년 동안 권리가 보장되며, 향후 계속 연장이 가능하다.

- 101 -



Ⅴ. 損害保險 商品開發시스템에 관한 設問調査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보험상품개발 및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최근 국내 손보업계가 겪고 있는 환경변화로는

첫째, 고령화사회의 진전, 개인 소비패턴의 변화 등 사회적 환경변화, 둘

째,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전반적인 경기침체를 비롯하여 저금리시대

의 도래, 금융권간 장벽약화 등의 경제적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셋째,

PL법의 입법화, 기업임원의 책임 강조, 환경오염배상책임 대두로 인한

법적 환경변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규제완화, 시장자유화에 따른 보험

사간 경쟁시대 도래, 맞춤형 상품의 개발 증가, 판매채널의 다각화 등 보

험내적인 환경변화에 처해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쟁력 있는 보험상품

의 개발 및 운영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급변하는 환경변

화에 대비하기 위한 현장감 있는 상품개발전략을 마련하고자 국내 손해보

험회사 상품개발업무 담당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조사는 손보사의 상품개발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 개개인

의 진솔한 의견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자 하였으나, 시간상의 제

약으로 체계적인 표본조사계획(sampling design)에 의하지 못하였다. 따

라서 설문조사내용과 방법이 개개인의 의견이 아닌 응답자가 소속된 회

사의 의견을 응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상품개발업무에 종

사하고 있는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기 때문에 대표성이 떨어

질 수 있다는 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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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槪要

본 설문조사는 최근 급변하고 있는 제반 환경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경쟁력있는 보험상품을 개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참

고자료로 사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1999년 1월 11일부터 1999년 1월 21일까지 약 10일간 국내 11개 손해

보험회사 상품개발업무 담당직원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각 손

보사별로 상품개발조직의 규모를 감안하여 5부, 10부씩 차등을 두어 총

80부를 배포하였고 총 60부가 회수되어 75.0%의 회수율을 나타내었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전체 손보사 기준과 상하위사별 응답 내용을 분석하

였다. 상하위사 구분은 FY'97년도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점유율이 높은

4개사를 상위사로 기타사를 하위사로 구분라였으며 동기준 사용할 때 상

위사는 전체 원수보험료의 약 66%, 하위사는 약 34%를 점유하고 있다.

상하위사별로 설문지 배포 및 회수현황을 살펴보면, 상위사는 배포된

총 40부 중 29부가 회수되어 약 72.5%의 회수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위

사는 총 40부중 31부가 회수되어 회수율 77.5%로 상위사에 비해 약간

높은 회수율을 보이고 있다.

<표 5-1> 설문지 배포 및 회수 현황

구 분 배포부수 회수부수 회수율

상위 손보사 40 29 72.5%

하위 손보사 40 31 77.5%

전 체 80 60 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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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설문조사의 분석은 전체 및 상하위사별 분석뿐만 아니라 장

기손해보험 상품개발담당자 및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담당자 작성 설문

지를 구분하여 특징적인 사항들을 별도로 분석하였다.

전체 응답자 60명 중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 담당자는 58명으로

전체의 약 79.7%,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 담당자는 약 18명으로 약

20.3%를 차지하였다62).

<표 5-2> 설문조사 응답자 현황

구 분 응답수 구성비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 담당자 58 76.3%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 담당자 18 23.7%

합 계 76 100.0%

2 . 設問調査 內容分析

금번 실시한 「손해보험 상품개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우선 각 손

보사별로 「Ⅰ. 상품개발조직 현황」과 「Ⅱ. 상품개발실적」을 분석하였

다. 또, 상품개발업무 담당 직원 개인별로는 「Ⅰ. 상품개발시스템 관련

사항」, 「Ⅱ. 향후 상품개발전략 관련 사항」, 「Ⅲ. 상품개발 제도개선

관련 사항」으로 구분하여 의견을 취합하였다.

각 설문항목별 분석결과는 「<부록> 손해보험 상품개발 관련 설문조

62)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양쪽

에 모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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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분석」에 수록하였으며, 이하에서는 분석 결과 특징적인 항목에 대해

서만 간략히 서술하고자 한다.

가 . 商品開發組織 關聯事項

「상품개발조직 관련 사항」에서는 상품개발조직명, 조직 구성 인원수,

계리인수 및 전공, 직급별 인원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1) 상품개발조직명 현황

국내 손해보험사의 상품개발조직명으로는 상품개발부(팀) . 보험수리

실(팀) 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전체 손해보

험에서 장기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상품

개발조직도 주로 장기보험위주의 상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

다. 즉, 대부분의 손보사에서는 일반손해보험과 장기손해보험을 함께 취

급하는 상품개발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업무

만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를 두고 있는 회사는 S사 외에는 없는 실정

이다.

2) 상품개발조직내 구성원 현황

본 설문조사에서는 각 손보사별 상품개발업무 담당인원수와 부서내 계

리인수 및 전공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국내 11개 손보사의 상품개발업무 담당직원은 총 88명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계리인은 19명으로 약 21.6%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상하위사별로 구분하여 보면, 아래 표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상위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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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상품개발조직내 평균 인원수 10명, 평균 계리인수 2명으로 하위사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3> 상품개발조직내 인원수 및 계리인수 현황

구 분 인원수 계리인수

손보사 전체 88
19

(2 1.6%)

손보사 평균 8 1.7

상위사 평균 10 2

하위사 평균 6.9 1.6

주 : ( )은 구성비임.

또한,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조직에 근무하고 있는 구성원들의 전공현

황에 대해서는 <표 5-4>에서 나타내고 있다. 총 88명중 41명(약 46.6%)

이 수학전공 , 19명(약 21.6%)이 상경계열전공 , 통계학전공 이 17명

(약 19.3%), 기타 가 11명(약 12.5%)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4 > 상품개발업무 담당자 전공현황

(단위 : 명, %)

구 분 총인원수
전 공

수 학 통계학 상경계열 기 타

인원수 88 4 1 17 19 11

구성비 100.0 46.6 19.3 21.6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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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품개발조직내 직급별 인원 현황

전술한 바와 같이 11개 손해보험사 상품개발업무 담당직원은 1사 평균

8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 사별로 구성원을 직급별로 분석한 결과는

아래의 <표 5-5>와 같다. 즉, 부서(팀)장은 1인으로 평균 8.0년간 상품개

발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과장급 14인은 평균 5.9년, 대리급 25인은 평균

4.4년, 사원급 38인은 평균 2.1년간 근무해 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5-5> 상품개발조직내 직급별 인원 현황

구 분 인원수
근속년수

(평균)
상품개발업무

근무년수(평균)

부서(팀)장 11 11.5 8.0

차 장 0 0 0

과 장 14 9.5 5.9

대 리 25 5.7 4.4

사 원 38 2.7 2.1

합 계 88 5.9 4.2

나 . 상품개발실적 관련 사항

「상품개발실적 관련 사항」에서는 각 손보사별로 연도별(FY'93∼

FY'97), 보험종목별 상품개발실적을 신규상품의 개발 및 기존상품의 변

경 개발로 구분하여 실적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 97년 IMF 구제금융 도

입 이전과 이후의 월별 상품개발실적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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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거 상품개발실적 분석

우선 연도별 전체 상품개발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FY'93년도의 81건에서 FY'97년에는 408건으로 대폭 증가하는 추이

(증가율 약 503.7%)를 보이고 있다. 또한 신상품의 개발보다는 기존 상품

의 변경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5-6> 연도별 상품개발실적 (FY'93∼FY'97)

(단위 : 건, %)

구 분 FY'93 FY'94 FY'95 FY'96 FY'97 합계

신상품

개발건수
3 1 46 67 77 127 348

기존상품

변경건수
50 63 17 1 279 28 1 844

합계
8 1

( - )
109

(34.6)
238

(118.3)
356

(49.6)
408

(14.6)
1,192

1사평균 7.4 9.9 2 1.6 32.4 37.1 108.4

주 : ( )은 전년대비 증가율임.

한편, 보험종목별 상품개발실적은 아래의 표에서와 같이 조사되었다.

즉, 장기손해보험이 1사 평균 약 54.9건, 특종보험상품의 개발이 약 46.0

건, 자동차보험이 약 7.5건으로 나타났다.

장기손해보험은 97년말 기준으로 이미 손보시장의 46%를 점유하고 있

으며 저축성상품의 수요 증대에 따라 향후에도 상품개발건수가 지속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국내 손해보험의 상품개발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단일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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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보다는 패키지상품 개발이 많으며, 일반손해보험 상품의 경우 상해

보험과 배상책임보험관련 상품의 개발이 주종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표 5-7> 보험종목별 상품개발실적 (FY'93∼FY'97)

(단위 : 건, %)

구 분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보험 합 계

신상품

개발건수
7 146 194 347

기존상품

변경건수
75 360 4 10 845

합 계
82

(6.9)
506

(42.4)
604

(50.7)
1,192

(100.0)

연평균 16.4 10 1.2 120.8 238.4

1사평균 7.5 46.0 54.9 108.4

주 : ( )은 구성비임.

2) IMF 구제금융 도입전후 상품개발실적 분석

IMF 구제금융 도입전후 손해보험 상품개발실적을 살펴보면, IMF 이전

평균 8건에서 IMF 이후 평균 14.3건으로 약 1.79배가량 증가하였다. 또,

보험종목별로는 IMF 이전에는 장기손해보험이 평균 4.5건으로 일반손해

보험의 3.5건보다 약간 많은 개발건수를 보이고 있으나, IMF 이후에는

장기보험(평균 7.1건), 일반손해보험(평균 7.2건)으로 비슷한 양상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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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IMF 구제금융 도입전후 상품개발실적 분석

구 분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합 계

전 체 1사평균 전 체 1사평균 전 체 1사평균

IMF

이전

'97. 8. 3 0.27 3 0.27 6 0.55

'97. 9. 7 0.64 8 0.73 15 1.36

'97.10. 6 0.55 1 0.09 7 0.64

'97.11. 2 0.18 2 0.18 4 0.36

평 균 4 .5 0 .4 1 3 .5 0 .32 8 0 .73

IMF

이후

'97.12. 9 0.82 8 0.73 17 1.55

'98. 1. 12 1.09 10 0.9 1 22 2.00

'98. 2. 7 0.64 6 0.55 13 1.18

'98. 3. 5 0.45 0 0.9 1 15 1.36

'98. 4. 6 0.55 7 0.64 13 1.18

'98. 5. 8 0.73 8 0.73 16 1.45

'98. 6. 8 0.73 6 0.55 14 1.27

'98. 7. 5 0.45 10 0.9 1 15 1.36

'98. 8. 6 0.55 10 0.9 1 16 1.45

'98. 9. 6 0.55 6 0.55 12 1.09

'98.10. 8 0.73 5 0.45 13 1.18

'98.11. 7 0.64 4 0.36 11 1.00

'98.12. 5 0.45 4 0.36 9 0.82

평 균 7 . 1 0 .64 7 .2 0 .66 14 .3 1.3 0

다 . 상품개발시스템 관련 사항

「상품개발시스템 관련 사항」에서는 상품개발동기, 상품개발비용 및

소요기간, 상품개발시 중요시하는 항목,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 평가

여부 및 방법 등 상품개발시스템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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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개발비용 , 기간 및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신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에 대해 조사하였으

며, 아래의 <표 5-9>에서와 같이 상하위사별로 분석하였다.

즉, 개발비용은 300만원 이상∼600만원 이하 가 약 28.0%로 가장 많

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상하위사별로 살펴보면 상위사의 경우 약 27.3%

가 6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 약 22.7%는 300만원 이상∼600만

원 미만 의 순서를 보이고 있으나 하위사는 약 85.7%의 응답자가 600

만원 미만 의 비용이 소요되다고 하였다. 이는 상품개발과정 전반에 걸

친 회사차원의 개발비용 지원, 팜플렛 제작 등 홍보활동 등의 차이에 기

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표 5-9 >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비용 분석

구 분
전 체 상위사 하위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00만원 미만 13 26.0 5 22.7 8 28.6

1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9 18.0 2 9.1 7 25.0

3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 14 28.0 5 22.7 9 32.1

6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9 18.0 6 27.3 3 10.7

1,000만원 이상 5 10.0 4 18.2 1 3.6

합 계 50 100.0 22 100.0 28 100.0

주 :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음.

상품개발기간에 대한 분석결과는 아래 표와 같이 나타난다. 전체 응답

자의 약 64.9%가 2개월∼4개월 이라고 답하였으며, 상위사는 대부분(약

92.3%)의 상품개발이 1개월∼4개월 이 소요된다고 하였다. 하위사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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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상품개발기간이 보다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10 >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기간 분석

구 분
전 체 상위사 하위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1개월 미만 1 1.8 0 0.0 1 3.2

1개월 이상∼2개월 미만 14 24.6 5 19.2 9 29.0

2개월 이상∼4개월 미만 37 64.9 19 73.1 18 58.1

4개월 이상∼6개월 미만 5 8.8 2 7.7 3 9.7

합 계 57 100.0 26 100.0 3 1 100.0

한편, 상품개발후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년∼2

년 이 약 46.0%, 6개월∼1년 이 약 36.0%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익분기점 도달기간은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6개월∼1년

및 1년∼2년 이 소요된다는 응답이 각 36.4%로 나타났으나, 장기손해보

험은 1년∼2년 이 약 48.9%, 6개월∼1년 이 약 33.3%로 일반손해보험

에 비하여 장기간 소요됨을 알 수 있다.

<표 5-11> 국내 손보상품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분석

구 분
전 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사례수 비율(%)사례수 비율(%)사례수 비율(%)

6개월 미만 2 4.0 2 4.4 0 0.0

6개월 이상∼1년 미만 18 36.0 15 33.3 4 36.4

1년 이상∼2년 미만 23 46.0 22 48.9 4 36.4

2년 이상∼3년 미만 5 10.0 4 8.9 2 18.2

3년 이상 2 4.0 2 4.4 1 9.1

합 계 50 100.0 45 100.0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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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상하위사별로 분석해보면, 평균 개발비용은 상위사의

경우 약 521만원, 하위사는 약 316만원으로 나타났고 개발기간은 상위사

는 약 2.9개월, 하위사는 약 2.8개월이 소요된다. 즉, 상하위사간 소요되

는 상품개발기간은 비슷하나, 개발비용은 상위사가 하위사에 비하여 약

1.7배 많은 비용을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각 손보사별 상품개발비용 및 기간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그림 5-1> 상하위사별 상품개발비용 및 기간 분석

■ 평균 ▲ 상위사 ● 하위사

또한,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위사의 경우 하위사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개발비용을 소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짧은 기간

내에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

위사가 하위사보다 회사의 인지도, 폭넓은 영업망 확보, 활발한 홍보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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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이점을 지니고 있음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2 > 평균 상품개발비용 , 시간 및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단위 : 만원, 개월)

평균 상품개발비용 평균 상품개발기간 손익분기점 도달기간

전 체 상위사 하위사 전 체 상위사 하위사 전 체 상위사 하위사

390.4 52 1.3 3 15.6 2.80 2.86 2.76 16.1 15.0 17.0

2) 상품개발시 중요항목 및 평가항목

보험상품의 개발시, 중요시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예상시장규모 가

전체 응답의 약 32.8%, 주요 수요계층 이라는 응답이 약 30.6%, 판매

전략 이 약 21.4%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상품개발시 중요항목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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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상품판매후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조사

하였다. 대부분(약 78.9%)의 응답자가 평가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 중요시하는 항목으로는 판매실적 이 약

78.8%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분포는 하위사의 경우

에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하위사의 설문응답에 의하면 판

매실적이 약 88.9%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타사상품과의 차별도

(3.7%), 고객욕구 충족도(7.4%) 등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

<표 5-13> 상품 평가시 중요항목

구 분
전 체 상위사 하위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고객욕구 충족도 5 9.6 3 12.0 2 7.4

타사상품과의 차별도 6 11.5 5 20.0 1 3.7

판매실적 4 1 78.8 17 68.0 24 88.9

기타 0 0.0 0 0.0 0 0.0

합 계 52 100.0 25 100.0 27 100.0

3) 상품개발과정상 어려운 점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전체 응답의 약

68.3%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이라 답하여 타분야의 통계, 보험통계에

있어서도 위험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자료의 집적

이 시급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하위사의 경우 인가기관과의 업무협

조 를 상품개발상의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비중이 약 18.2%에 이르고 있

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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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 向後 商品開發戰略 關聯事項

「Ⅱ. 향후 상품개발전략 관련 사항」에서는 최근 급변하는 금융환경

변화 및 보험환경하에서 상품개발관련 계획 수립여부를 파악하고, 상품

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조사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화에 대

비하기 위해 국내 손보사들이 수립하고 있는 상품개발전략 및 대응상품

현황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타사와의 공동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을 취합

하였다.

1) 상품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및 대응전략

보험외적환경과 보험내적환경으로 구분하여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이 큰

변수를 중요도에 따라 기재하는 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분석결과는 아

래와 같이 나타났다.

가 ) 보험외적환경

아래 표에서는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수별 영향정도를

비율로 표시하였고, 그에 대비하는 대표적인 상품전략을 나타내었다.

즉,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중요도에 따라 조사한 결과,

저금리시대의 도래 가 약 24.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 변수별 중요도는 대부분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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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4>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보험외적환경 및 상품전략

구 분

각 변수별 영향(%)
상품전략

전체
장기

손해

일반

손해

고령화사회의 진전 14.0 14.6 10.3
생존형 보장성보험(35.6%)
간병보험(28.8%)

저금리시대의 도래 24.2 25.6 19.0
사회보험시장의 변화 17.9 18.2 18.1

개인의 소비패턴 변화 16.3 15.8 15.9
위험세분화, 종합화 상품개발(29.2%)
판매채널다각화 대응 상품개발(24.3%)

금융권의 변화 17.8 18.1 16.8
생보형 상품 개발(35.6%)
은행권 연계상품 개발(30.5%)

법률환경의 변화 9.7 7.8 19.8
D&O등 금융분야(28.0%)
리콜, PL 등 제조업분야(26.8%)

합 계 100.0 100.0 100.0

주 : 변수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하였음.

(1) 고령화사회의 대응 상품전략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대비하여 국내 손보사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생존형 보장성보험 이 약 35.6%, 간병보험 이 약 28.8%인

것으로 나타났다.

(2)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상품전략

금융기관과의 장벽이 점차 약화됨에 따른 영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타금융권의 보험시장 잠식으로 보험사의 영업환경이 약화될 것이

다 라는 응답이 전체의 약 49.1%, 타금융권제휴상품, 타금융권상품의

판매로 인한 보험사의 영역확대 등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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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42.1%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금융환경변화에 따른 상품전략으로는 생보형상품의 개발

이 약 35.6%, 은행권 연계상품의 개발 이 약 3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개인 소비패턴변화에 대한 상품전략

개인통신시장의 급성장 등 소비패턴변화에 대비한 손보사의 상품전략

으로는 소비자의 수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위험세분화 또는 위헙종

합화 상품의 개발 이 약 29.2%를 차지하였으며, 판매채널의 다각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이 약 24.3%로 분석되었다.

(4) 법률환경변화로 인한 예상 신규상품

최근의 법률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상품은 어느 분야에서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는 회계사, 임원배상책임 등의

금융분야(28.0%) , 리콜, PL 등의 제조업분야(26.8%) , 간병, 의료보험

등의 의료분야(22.7%) , 환경오염배상책임 등의 환경분야(22.1%) 로 각

분야별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

나 ) 보험내적환경

상품개발전략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보험내적환경으로는 보험사

간 경쟁시대 도래(33.5%) , 맞춤형 상품의 개발(31.3%) 의 순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규제완화, 시장자유화에 따른 경쟁력

- 118 -



제고를 강력히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두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맞춤형 상품의 개발 은

최근 손보시장의 전반적인 추세일뿐만 아니라 위험세분화를 통한 니치마

켓(niche m arket)의 공략, 패키지 상품의 개발 등 고객 니드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보험사간 경쟁시대의 상품개발전략에 일조할 것으

로 보인다.

<표 5-15>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보험내적환경 )

구 분
전 체 장기손해보험 일반손해보험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보험사간 경쟁시대 도래 183 33.5 169 34.7 33 29.7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86 15.7 78 16.0 19 17.1

판매채널의 다각화 107 19.6 92 18.9 23 20.7

맞춤형 상품의 개발 17 1 3 1.3 148 30.4 36 32.4

합 계 547 100.0 487 100.0 111 100.0

주 : 사례수는 변수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출한 값임.

2) 공동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 분석

비용절감 측면에서 타사(2∼3개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상위상의 경우 약 76.0%의 응답자가 찬성하지 않는 반

면, 하위사는 찬성한다 가 약 40.0%, 찬성하지 않는다 가 약 43.3%로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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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 타사와의 공동상품 개발에 대한 의견

3)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상품개발전략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각 손보사의 상품개발전략 변화에 대해 주관

식 유형으로 조사하였다.

총 응답건수의 약 90.7%가 저가보험료 및 고보장상품의 개발 이라 답

하여 IMF 구제금융 도입이후 소득감소, 금리상승 등으로 인한 저축성보

험보다는 저렴한 보험료로 위험을 담보받기를 원하는 가입자 성향을 반

영한 것으로 보인다.

마 . 商品開發 制度改善 事項

「Ⅲ. 상품개발 제도개선 관련 사항」에서는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대

한 의견, 제도상 상품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및 개선되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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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및 요율관리규정 중 개선해야 할 사항 등에 관한

의견을 취합,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여기에서는 선택형 문항이 아닌

주관식으로 응답자의 다양한 의견을 묻고 있다.

1)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대한 의견

신상품 개발사에 대해 일정기간 판매권을 부여하는 상품개발이익에 대

하여는 찬성한다 가 약 64.3%, 선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가 약 19.6%

로 나타나 약 83.9%의 응답자가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대한 동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파악된다.

상품개발이익의 부여애 대한 의견은 회사규모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

다. 즉 상위사의 경우 상품개발이익부여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이다. 그 이

유는 상품개발이익의 부여가 상품개발능력이 앞서는 상위사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4>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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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찬성하는 경우, 적절한 상품개발 부여기간

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60.4%가 6개월 이상∼1년 이내 , 약 27.1%가

6개월 미만 이라고 응답하였다.

2) 상품개발 제도 또는 손해보험상품/요율관리규정상 개선사항

상품개발에서 인가시까지 제도상 개선해야 할 사항 또는 손해보험상품

/요율관리규정상 상품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 및 개선사항에 대해

주관식 유형으로 응답자의 의견을 취합하였다. 분석 결과, 요율사용, 인

가절차상의 각종 규제완화 , 보험사의 자율적 상품개발 촉진 , 관련 경

험통계자료의 수집 곤란 등의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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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損害保險 商品開發 關聯 改善方案

1. 制度改善方案

가 . 商品開發 沮害要素 廢止 및 緩和

1) 문제점

前章의 설문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품개발에 필요한 기준 또는 원칙이

되는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 장기손해보험상품개

발기준63) 등에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 특히, 상품개발과정중 제도상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

로 요율사용, 인허가 절차 등 각종 규제 등의 완화 가 가장 많은 비중

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장기손해보험과 관련되는 상품개발저해요소로는 보험기간의 제한을 들

수 있다. 즉, 장기손해보험의 保險期間을 15년으로 制限하므로써 다양한

상품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손·생보 겸영상품중의 하나인

疾病保險의 경우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기간은 최장 15년이므로 35세에 가

입한 보험계약자는 50세에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재계약시 고액

의 보험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질병보험의 주요 고객층인 3

63)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 중 주로 「제3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

서」가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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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대 직장인을 확보하기 어려워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

발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기준에 의하면 예정사업비의 한도를 예정

신계약비(α), 예정유지비(β)별로 사업비를 제한하고 있어 비목별 범위

내에서 사업비가 책정되어야 하므로 총액개념의 탄력적인 상품개발에 제

한을 받고 있다.

장기손해보험표준사업방법서 제22조(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에 의하

면 보험계약에 대한 이익 또는 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위의 인가

를 받아 이를 배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배당금이 지급된

경우가 없어 생명보험 등 인접상품과의 경쟁력면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2) 개선방안

이에 따라, 損害保險商品管理規程 , 損害保險料率管理規程 , 「長期

損害保險商品開發基準」의 개정을 통해 각종 상품개발 저해요소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함으로써 보험사의 자율적인 상품개발을 촉진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장기손해보험상품개발기준중 보

험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4. 보험기간 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

기간을 3년 이상 15년 이내라는 제한요소를 과감하게 철폐할 필요가 있

다. 이렇게 하므로써 실버산업수요에 대비한 손해보험고유의 장기상품개

발이 가능해 질 수 있다. 이를 통해 손생보겸영 상품개발이 가능해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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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 보험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할 뿐만아니라 손생보간 균형있는 보험산

업의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장기손해보험의 豫定事業費 限度를 總額 또는 生保社와 같이

總額 및 新契約費만 制限하여 상품의 특성에 따라 豫定事業費를 彈力的

으로 책정, 운영하므로써 보다 경쟁력있는 상품개발이 가능해진다.

위에서 본바와 같이 생명보험의 경우 회사가 저축보험료를 운용한 운

용수익을 이익 또는 잉여금으로 계약자에게 還給(配當)하고 있어 실적배

당이 가능한 상품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장기손해보험의 경

우 配當金財源確保가 어려워 인접상품과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인접상품과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익 또는 잉여금을 배당

해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장

기보험을 일반손해보험과 區分計理하고, 利益剩餘金의 計算 및 積立方式,

配當指針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특종보험 상품개발기준을 따르고 있는 종합보험에 대해 종

합보험의 복합위험의 특성에 맞도록 별도의 상품개발기준을 제정 또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나 . 報告·申告商品制度의 補完

1) 문제점

설문조사의 분석에 의하면, 보고 및 신고상품의 개발시스템이 대폭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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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의 9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의견을 종합해 볼 때 현재 운용중에 있는 상품인허가제도가

손보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전면적인 요율자율화를 계기로 다양한 상품개발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 및 요율관리규정 등의 개정이 시급하게

이루어 지지 않으면 안된다. 즉, 손보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 하는 방

향으로 개정하되 해석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관련규정의 내용을 투명

하고 간결하게 개정해야만 적용상의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가입자가 요구하는 특별위험에 대해 신속하게 상품제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계산근거서류의 첨부 없이 사용

이 가능한 재보험자 구득요율제도를 특별요율제도에 원용하는 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무분별한 해외재보험자 구득요율의 사용은 바람직하

지 않으며 부득이 구득요율을 사용할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사후감독

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신고상품의 운영규정을 탄력적

으로 전환을 하므로써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신고상품의 상품인가와 관련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주요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감독원장의 보완요구가 있거나 회사가 신고내용을 일부 보완하

고자 하는 경우 보완신고한 날을 신고일로 간주하므로써 신고과정상에

나타나는 혼란을 배제할 수 있다. 따라서 신고일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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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있다.

둘째, 현행 상품관리규정 제6조 1항에 금리·세제·물가·업무영역

및 기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초서류의 변경 에 해당하는 경

우 신고상품으로 운용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 등에서도 자

회사를 통한 시장진입을 엄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제6조 1항을 他金融圈 또는 損·生保間의 業務領域에 關聯된 商品 으로

분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찬가지로 稅制支援商品의 경우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므로 開發趣旨와 約款內用의 整合性을 사

전에 감독한다는 차원에서 제6조 1항을 稅制支援과 關聯된 商品 으로

분리·개정하는 것이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

다.

셋째, 2000년 1월부터 보험개발원에서 標準純率64)을 제시토록 되어 있

어 이를 일관되게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標準純率을 수정하고

자 하는 경우 申告商品으로 운용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신고상품과

보고상품의 구분을 명확히하고 동시에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여 경쟁력있는 상품을 언제든지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므로써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를

과감하게 폐지되거나 완화하며 특히, 표준순율제 도입과 관련된 규정을

간단명료하게 규정하므로써 도입초기에 예상되는 관련규정의 해석상의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64. 2000년 1월을 대비하여 정비중에 있는 용어중의 하나로 보험개발원장이 산

출하여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에 의거 인가를 받은 순율 (영업보험요율중 부가

보험요율을 제외한 부분)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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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商品開發利益의 賦與

1) 문제점

설문조사 결과 상품개발이익부여에 대해 약 84%가 찬성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에서는 과거 특종보험상품에 대해 일정기간(6

개월∼1년 6개월)동안 상품개발에 따른 독점적인 우선판매권을 인정하였

으나, 현재 상품개발이익을 부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

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회사가 독자적인 시장조사와 신위험율의 산출

에 노력하기 보다는 기존상품의 모방이나 기존위험의 조합정도의 손쉬운

상품의 개발에 만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제도적으로 유일하게 인정되는 방법은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

이다. 보험상품은 근본적으로 무제한적인 모방이 가능하지만, 서비스표로

등록된 보험상품은 상표법에 의해서 법적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

문이다. 그러나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은 타금융권에 비해 매우 미비

한 형편이다.

2) 개선방안

보험상품의 개발이익에 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

은 모방이 가능한 보험상품의 특성상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그러

나 대외적인 시장개방과 타금융업종과의 경쟁관계등을 고려할 때 손해보

험사의 상품개발의욕을 고취하고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합리

적인 범위내에서 개발이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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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진다. 물론 모든 상품에 개방이익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

하지도 않다. 따라서 개발이익이 보장되는 상품은 기존상품의 보완상품

이 아니라 신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을 만들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산출한 경우 로 한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 6-1) 상품형태별 개발이익 보장기간 (안 )

구 분 신상품 보완상품 요율신설상품
구득요율적용

상품
자사산출요율 3개월 없음 없음 -
개발원산출요율 3개월 없음 없음 -
구득요율 없음 없음 - 없음

주 : 1) 신상품 : 신위험을 담보하는 약관을 개발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험요율을

산출한 상품을 말한다. 약관을 그 형태(보통약관, 특별약관)를 구분하지

않는다.

2) 보완상품 : 기존을 상품을 조합 또는 보완한 정도의 상품으로 가입대상

조정, 보상한도액의 조정, 공제금액의 신설·조정 또는 예정기초율을 변

경한 경우를 말한다.

3) 요율신설상품 : 재보험자 구득요율을 적용하는 기인가약관(유사약관 포

함)에 대한 새로운 요율(표준요율)을 산출한 경우로 재보험자 구득요율

적용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말한다.

4) 구득요율적용상품 : 인가여부에 관계없이 재보험자구득요율을 적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전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회사규모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

험사의 약 84%정도가 상품개발이익의 부여에 찬성의사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개발이익부여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개발이익의 보장기간은 신

규상품을 개발하는데 개발사가 투입한 비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으로는 (표 6-1)과 같이 상품의 종

류별로 규체적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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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보험회사는 보험상품의 서비스표 등록을 활성화하고 이를 보

험개발원의 상품정보공시를 통하여 타사에 인지시키는 것도 하나의 대안

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보험상품의 고급화 및 특화상품의 활성화

가 예상되고 있으므로, 서비스표 등록은 유사상품과의 차별화, 보험상품

의 고급화(브랜드화) 및 홍보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후발사는 서비스표로 등록된 경쟁사의 보험상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혹은 유사하게 모방을 할 수 없으며, 약관 및 요율을 부분적으로 변형할

수밖에 없다. 후발사는 이러한 노력에 시간을 요하게 되며, 선발사는 이

러한 기간만큼 시장에서 보험상품의 인지도 향상 및 판매에 선점을 할

수 있다. 즉, 선발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상

품개발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후발사의 입장에서는 선발사의 상품을 일부 변형하여 모방할 경우, 시

간적으로 시장에서 인지도 및 홍보효과 측면에서 효과가 감소된다65). 후

발사는 이러한 모방상품개발에 필요한 인적, 물적자산 및 시간을 오히려

독자적인 신상품의 개발에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65) 특화상품, 이벤트상품의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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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商品開發시스템 改善方案

가 . 質經營 導入

1) 문제점

상품개발시스템은 검토단계,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 분석단계, 기획단

계, 그리고 결과분석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66). 설문조사에 의하면 현재

국내 손해보험사는 상품개발의 각 단계를 총체적으로, 효율적으로 결합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보험상품이 단기적으로 개발

되는 경우에 전체 개발과정에서 부분적인 단계만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각 단계에서 일부 요소만이 고려되고 있으며, 고려되는 요소의

질적인 수준도 충분하지 못한 편이다. 또한 상품개발부서 직원이 자사의

전체적인 상품개발 과정에 대한 인지 정도가 낮으며, 타 지원부서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설문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분석

되었다.

예를 들어, 신상품 아이디어는 자체개발보다는 경쟁사로부터 모방이나

외국사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전적인 수요조사 및 경쟁력분석은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개발된 상품의 경제성 예측과 판매후 결과분

석 및 반영이 체계적이지 못하며, 상품개발 및 판매와 관련되어 소프트

웨어를 포함하는 전산시스템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정도가 약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66) 본고의 제2장 나. 개발시스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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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보험회사의 전략에 따라서, 혹은 상품의 성격에 따라서 상품개발시스

템의 부분적인 단계가 강조될 수 있으나, 상품개발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상품개발시스템의

전 과정에 총체적 질경영(total qu ality m anagem ent) 67)을 도입하여야

한다. 즉, 상품개발 검토단계, 보험수리성 및 경제성 분석단계, 기획단계,

그리고 결과분석단계에 각각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보험상

품은 무형의 상품으로서 근본적으로 모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보험회사

는 경쟁사 상품의 약관내용 및 요율을 약간만 변형함으로써 신상품을 개

발할 수 있다. 그러나 경쟁사가 상품개발의 전 과정에 질경영을 도입하

여 혁신적(innovation)인 상품을 개발하였을 경우, 후발사는 이러한 우량

상품을 짧은 시간에 모방하기 어렵다. 그리고 상품개발시스템의 전반적

인 질을 개선하지 않고 단순히 타사로부터 요율 및 약관을 모방한 상품

은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상품개발시스템의 질경영은 무엇보다도 상품개발 부서뿐만이 아니라

지원부서 구성원의 인식, 그리고 경영진의 경영철학이 고객위주의 사고

방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질경영을 위하여 경영진은 상품개

발시스템 각각의 과정을 보다 더 유기적, 체계적으로 관찰하고, 계량적으

로 감독하여 한다68). 즉, 경영진은 상품개발시스템의 질적인 수준을 보다

조직적으로 관찰 및 감독할 필요가 있다69). 이를 위하여 향후 상품개발

67) 조해균, 질경영을 통한 보험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보험조사월보, 1996.2,

p p .7∼28.
68) 경우에 따라서 각 과정의 부분적인 요인들은 계량화하기 어려운 점도 있다.
69) Joh n e, A ., "In su ran ce p r od u ct d ev e lop m en t : M an agin g th e ch an ge s",

In ternational Journal of Bank M arketing, V11n3, 1993, p p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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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의 각 과정은 과거보다 더욱 더 정형화 되어야 한다.

나 . 人的·物的資源의 投資 擴大

1) 문제점

각 손해보험회사내에서 상품개발시 저해되는 요소에 대한 설문조사의

응답으로 인적·물적자원의 부족이 약 51.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부서의 평균 인원수는 8명이며, 상위사가

평균 10명으로 하위사의 6.9명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원

으로 상품개발시스템에 필요한 보험계약자의 성향조사, 시장 경쟁력분석,

경제성분석, 상품테스트, 판매예측, 결과분석을 질적인 수준을 유지하면

서 시간요인을 고려하여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손보사는 평균 1.6명의 計理人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계리인은 생명보험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향후

손해보험전문의 계리인 양성이 보완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상품개발업무 담당자의 전공은 수학 및 통계학이 65.9%로 나타나 한 편

으로 치우쳐 있음을 알 수 있다. 보험상품개발은 마케팅, 언더라이팅, 경영,

법학, 그리고 전산 측면의 지원이 필수적인 총체적인 작업임을 감안할 때,

수리적인 측면이 주로 강조된 인적구성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또

한 상품개발 담당자의 업무종류를 살펴보면, 장기손해보험 담당이 76.3%,

일반손해보험 담당이 23.7%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인적구성은 향후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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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보험상품 개발의 필요조건으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 회사의 인지도를

비롯한 무형자원, 타 지원부서와의 공조 및 외부연계 등 조직관련 자원,

개발시간, 제도변화 등 각종 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인적·물적

자원은 타조건에 선행되는 가장 기초적인 요인이다. 이들 자원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상품개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IMF 경제위

기 이후 상품개발을 위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위

해서는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향후 국내 손보사 상품개발부서의 인적자산에 대한 투자는 양적인 면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우선 상품개발과정에 손해사정인, 손

해보험 담당 계리인과 같은 보험전문인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

다. 상품개발 담당자의 전공분포도 수리뿐만이 아니라 마케팅, 법제도 등으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장기손해보험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일반손

해보험과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인적구성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상품개발의 각 과정 중에서 고객성향 설문조사, 시장 경쟁력 분석, 상

품테스트 등과 같은 분야는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고려되

어야 한다70). 특히 전산시스템의 개발은 외부 전문기관과의 협조가 필수

적이다. 이러한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에는 경영진의 의지가 필수적이다.

현재 고객성향조사는 예산 및 시간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사의 모집

인을 대상으로 시장조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방법으로는 보험

계약자의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수 있다71).

70) 현재 기타 산업에서는 핵심업무외의 부가적인 업무를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

뢰하는 분사(ou tsou rcin g)제도가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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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商品開發戰略 改善方案

가 . 基本에 充實

1) 長期保險과 一般保險의 均衡的 發展

가 ) 문제점

현재( 98.11월 기준) 손해보험시장에서 장기손해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의 46%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도

주로 장기보험위주의 상품개발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

은 인력, 조직, 자금 등 모든 면에서 일반보험보다는 장기보험상품에 회사

의 자원이 집중되는 데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72). 그러나 지나친 장기상품에

의 조직력집중은 손해보험사의 기존영역에 대한 상품개발을 저해함으로써

손해보험사의 경쟁력을 후퇴시킬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상품개발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중의 하나인 금융권간 장

벽이 점점 약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저금리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이

에 따라 장기손해보험의 영업환경이 약화될 것이라는 설문조사의 의견이

전체에서 52.9%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은 향후 손해보험사의 수

지를 악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

71) 보험모집인은 흔히 판매하기 쉽고, 모집수당이 높은 보험상품을 선호한다.

72) 현재 대부분의 손보사가 장기보험위주의 상품개발부나 보험수리팀을 두고

있으며, 일개사만이 일반보험에 대한 상품개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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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개선방안

장기저축성보험의 지속성장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일정부분 한계가 있으며, 손해보험사의 본질적인 상품경쟁력은 기존 일반손

해보험상품의 확고한 뿌리 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따

라서 손보사의 상품개발전략은 현재의 장기보험 위주에서 전통적인 일반

손해보험상품과의 균형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즉, 장기보험은 보험고유의 위험을 보장하면서 금리변동에 연동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 타금융권과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일반손해보험 역시 은행권 연계상품의 개발 등 타금융권과의 연계가

가능한 상품개발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

화재보험 및 해상보험의 성장가능성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

된다. 그러나 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 종합보험은 향후에도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손보사는 이러한 분야의 수요변화

를 파악 및 예측하여 관련된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설문

조사에서도 향후 이와 같은 일반손해보험의 수요는 오히려 증가할 가능

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2) 고객의 수요분석에 충실

가 ) 문제점

손보사의 상품개발전략은 소비자인 보험계약자의 수요변화보다 보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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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주로 진행되어 왔다. 보험회사는 예산 및 인력 제한 등의 이유로 인

하여 고객성향 및 경쟁력 등에 관한 정확한 시장조사가 실시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73). 이러한 현상은 새로운 상품의 담보범위 및

보상한도의 결정을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가 전체의 56.6%로

나타난 설문조사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따라서 고객의 수요변화를 정확

하게 파악하여 이를 상품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나 ) 개선방안

상품개발의 최종적인 목표는 폭넓은 수요자층을 확보하는 데 있으므로

상품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가 무엇인지를 조사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다. 우선 수요층을 결정하고, 수요자의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판매가능성을 예측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상품개발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보험회사는 고객의 수요변화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과거와 같이 보험회사가 고객의 수요를 결정하

는 전략은 경쟁이 강화된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보험

회사는 시장조사를 위해서 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으

나,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73) 시장조사는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하기보다 자사의 보험모집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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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效率的인 統計資料의 活用

1) 문제점

설문조사 분석 결과,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으

로 전체 응답자의 약 68.3%가 관련 통계자료의 수집 이라고 답하였다.

2) 개선방안

보험이란 동질 위험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단체를 구성하여 통계적 기

초에 의해 산출된 금액(보험료)으로 위험에 대비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관련 타분야의 통계자료 뿐만 아니라 보험종목별·담보위험

별로 보다 세분화되고 신속하고 정확한 통계의 집적 및 제공이 필수적이

다. 이러한 관련통계자료의 지원을 위해서 보험회사 내부적으로 효율적

인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이 시급하며, 외부적으로 관련 통계집적기

관과의 유기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이다74).

보험회사는 각 보험상품의 동일한 위험에 대한 통계자료의 집적을 통

하여 상품개발에 필요한 자사의 언더라이팅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필수적

이다. 예를 들어, 화재보험의 화재위험 관련통계와 종합보험의 화재위험

관련통계, 더 나아가 장기보험의 화재위험 부분의 통계를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작성할 경우, 종합보험의 언더라이팅이 더욱 과학화 될 수 있다.

74) 예를 들어, 홍수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홍수피해 실적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타 기관이 발간하는 재해연보의 통계집적

방법 및 구성은 보험회사가 상품개발에 활용하기에 적절하다고는 볼 수 없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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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모듈商品 및 패키지商品의 活性化

1) 문제점

최근 IMF 경제위기, 실업문제 등으로 인하여 개인 및 기업의 소비패턴

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의 경우, Y2K문제, 소액주주의 권

리강화 등으로 인하여 기업의 위험관리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는 추세이

다. 따라서 최근의 다양한 소비패턴변화에 따른 고객의 수요를 충족시키

기 위해서 기존의 보험상품의 내용을 더욱 더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내 손보사도 이러한 추세를 인식하고 이미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손보사는 위험모

듈(세분)화 및 위험패키지(종합)화 상품의 개발(29.2%) , 판매채널 다각

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24.3%) 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시대 및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소비자의 욕구를 충

족시킬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여야 함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를 위하여

손보사는 보험상품의 모듈화 및 패키지화를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75).

2) 개선방안

가 ) 모듈화

모듈(세분)화한 상품의 개발을 통해 고객이 필요한 위험들을 직접 선

75) 전면적인 요율자유화로 인하여 보험회사는 표준요율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

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위험요인의 세분화가 더욱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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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러한 전략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저보험료 고위험보장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다. 보험상품의 모듈화가 가장 활발해 질 수 있는 대표적

인 보험종목은 종합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기업성보험의 경우 보험계약자의 종합보험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기업집단이 실제필요로 하는 담보위험들을 모듈화하여

이를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76). 가계성 종합보험은 장기종합보험의

모태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의 지속적 개발노력이 필요하다77). 따라

서 기존의 가정종합보험의 담보내용을 더욱 세분화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들을 도입하여 이를 모듈화하여야 한다. 자동차보험의 경

우도 현재보다 위험요인을 더욱 더 세분화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선

택의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나친 위험과 요율의 세분화는 요율수준의 적정성유지를 곤란

하게 하며, 과당경쟁으로 인한 요율수준의 하락등 부작용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위험요인의 모듈화를 통하여 기본담보만을 제공하는 低費

用, 基本危險保障의 標準商品, 그리고 확장담보 및 최대담보를 보장하는

高費用, 特化危險保障의 高級商品을 동시에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

나 ) 패키지화

고객이 필요한 종목별 위험들을 1개의 보험상품으로 패키지(종합)화

76) 예를 들어, 유통업자종합보험, 빌딩종합보험 등을 고려할 수 있다.
77) 우리나라에서 가계성종합보험이 성장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는 장기보험의

급속한 성장에서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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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품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제여건의 변

화, 그리고 새로운 제도 및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고객에게 필요한 위험의

종류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에 따라 고객의 수요를 적극적으

로 반영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미 단순한 개념의 패키지상품은 개발되어 있다78). 손보사는 보험계

약자의 위험관리에 따라 한 개의 패키지 보험상품으로, 여러 보험종목에

서 필요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기회를 더욱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가능한 패키지상품으로서 가정종합보험에서 필요한 배상책임과 상해

위험을 첨부하고, 덧붙여 의료위험까지 포함하는 상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여행위험을 가정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및 상해보험에, 그리고 전

문적인 소송비용보험을 개발하여 이를 배상책임보험, 혹은 가정종합보험

에 연계되는 패키지상품을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패키지상품을 개발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수요분석이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자동차보험과 가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위험들을

가계의 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구입할 수 있는 패키지상품개발이 고려

될 수 있다. 이미 자동차보험이 선택이 아닌 필수품으로 인식되는 현실

을 고려할 때, 자동차와 연관된 상품은 손해보험사의 강점을 최대한 살

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아래의 기본계약에 특약을 첨부하는

패키지보험을 고려할 수 있다.

78)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의 운전자보험 보통약관 (제1조2항)에서 변호사보수

등의 방어비용으로 1백만원을 보상하고 있으나, 대상 및 보상금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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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계약 : 자동차보험 + 주택화재 + 동산

특 약 : 질병(암, 성인병 등), 일반상해, 어린이상해, 가스배상

책임, 기타 가정생활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배상

책임위험, 저축성 부여 등

라 . 서비스强化

1) 문제점

보험사업에 있어서 고객확보는 기업경영의 원천이며 고객에 대한 최

고의 서비스 제공은 기업경쟁력의 필수요인이다. 특히 무형의 상품을 판

매하는 보험회사로서 고객만족 실천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나름대로 경쟁사와 차별하기 위하여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최근 경제환경의 변화, 실업률의

증가, 실질소득의 감소 등으로 인한 고객의 수요변화와 정보기술의 급속

한 발전은 기존의 패러다임과 서비스방식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손보사가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는 주로 사고발생후에 제공되는

보상서비스에 집중이 되고 있다79). 이러한 서비스는 고객만족차원에서,

그리고 보험회사의 홍보차원에서 제공되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향

후의 경쟁강화 시대에는 이러한 소극적인 사후 서비스제공 전략은 경쟁

력을 유지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9) 대부분의 보험민원은 사고발생후 보험금지급 서비스의 부실과 관련된 경우

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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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선방안

보험서비스는 계약단계에서부터, 보험료납입단계80), 사고발생후에 보

험금지급까지, 그리고 사후관리 등의 각 단계에 걸쳐서 제공될 수 있다.

어떤 단계에서 어떤 종류의 서비스를 어떤 질로 제공하느냐 하는 것은

보험회사의 경영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왜냐하면 보험서비스는 비용을

발생시키기 마련이며, 서비스의 질과 내용이 증가할수록 보험계약자는

높은 보험료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서비스는 상품의 중요한 구성요소이므로, 보험회사는 서비스를 고객

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선물의 개념에서 벗어나, 상품개발과

정에서 이미 서비스비용을 상품가격에 반영하여야 한다. 보험회사는 보

험서비스의 질을 차별화 함에 따라 상품의 성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수

요층을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에 따라 저품질 저가격 , 고품질 저

가격 , 그리고 고품질 고가격 상품전략이 가능해 질 수 있다.

보험회사는 상품소비와 관련된 전 과정에서 競爭社와 差別化, 特化되

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비스는 대형사만이 제공할 수 있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중소형사나 외국사가 서비스의 차별화 및 특화를 통

하여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81). 더욱이 최근 전산시스템의

혁신은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저비용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대부분이 기존의 상품을 응용, 보완하여 개발하고 있다. 따

80) 최근(1998.12) 동부화재가 자동차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및 자동갱신 특약을

개발하여 자동차보험료의 무이자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81) 정홍주, 보상서비스 하기 나름이다 , 보험신보 , 1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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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보험회사는 서비스가 보험상품 자체라는 인식을 갖고 서비스를 보

다 더 세분화, 차별화, 특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또한 서비스의 구체적

인 내용을 보험약관에 명시하여 공격적인 서비스강화 전략을 추구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향후의 경쟁은 서비스의 경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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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結論

국내 보험산업은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추

세이며, 보험시장에서 경쟁이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내의 보험시장은 과거의 供給者 中心(supplyer market)에서 需要

者 中心(buyer m arket)으로 변화하는 轉換期에 놓여 있다. 이러한 시점

에 고객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신속한 보험상품개발은 보험회사의 경쟁

력제고에 중요한 변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영업수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의 중요성

을 살펴보고, 관련된 분야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구체적

으로 보험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에 관한 제이론을 소개하였으며, 1994

년 이후 규제완화가 본격적으로 진전된 유럽 손해보험회사의 경험을 살

펴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현재 국내 손해

보험시장 및 상품개발환경 및 제도를 살펴보았으며, 구체적인 설문조사

를 통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과 전략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

은 점들을 결론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조사 결과, 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에 관한 이론적인 연

구 및 실무적인 연구가 크게 부족하므로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지

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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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외국의 사례를 살펴볼 때,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진전된 보험시

장에서는 상품개발시스템의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신속성이 강조된다.

향후 상품개발기간 및 개발비용은 더욱 단축될 것이며, 상품개발 과정에

적절한 아웃소싱(outsoursing)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개

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상품개발 각각의 과정에 질경영 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회사의 경영진은 고객위주의 경영마인드를 갖고 상품개발시스템

에 보다 더 많은 관심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관찰 및 감독의 효율성

을 높이기 위해서, 상품개발시스템의 각 단계과정을 가능한 정량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다섯째, 상품개발에 필요한 인적 및 물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증가되어야

한다. 특히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SW)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전략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객의 수요변화에 충실하여야 한다. 저가상품뿐만이 아니라, 고

가상품 및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수요를 창출하여야 한다.

둘째, 새로운 상품의 개발보다는 기존의 상품을 일부 변형, 보완한 상

품의 개발이 점차 일반화되어 가고 있으므로 보험상품의 모듈화, 패키지

화를 체계적으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셋째, 보험상품의 개발시에 이미 서비스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어야 하

며,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이 보험약관에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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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차별화로 경쟁력제고가 가능하다.

넷째,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향후

종합보험, 배상책임보험, 상해보험상품의 수요가 점차 증가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전략적 상품개발도 고려하여야 한다.

다섯째, 보험상품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한된 범위에서라도 신

규개발사에 대한 상품개발이익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품개발사

는 서비스표 등록을 통하여 실질적인 개발이익을 보장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향후의 경쟁은 현재와 모습을 달리할 것은 분명하다.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및 전략은 제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전환기에 있다. 이에 맞춰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손해보험요율관

리규정 등 상품관련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각 보험사는 고객

의 수요에 충실 과 서비스 강화 라는 명제에 맞춰 상품개발시스템의 개

선에 주력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경영진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끝으로 여러 가지 제약으로 각 時代別 主要變數(金利, 人口變動, GNP

등)와 保險需要와의 計量的 相關關係를 분석하는 巨視的 商品戰略이 미

진하다는 점과, 보험종목별로 각 손보사의 代表商品을 비교·분석하는

實務的인 接近이 부족한 점을 아쉬움으로 남기며 추후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추진되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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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 손해보험 상품개발 관련 설문조사

부탁의 말씀

보험연구소 손해보험연구팀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라 경쟁력있는

상품을 개발, 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 위해「손해보험회사의

상품개발시스템 개선방안」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키 위해 별첨과 같이 설문지를 동봉하여

보내드리오니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동 연구를 위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익명으로 처리되며, 동 연구에만 참고

토록 하겠읍니다.

<설 문 내 용 >

Ⅰ . 상품개발시스템 관련 사항

※ 귀하께서 주로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일반손해보험 상품개발 업무

② 장기손해보험 상품개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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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품을 개발하게 되는 직접적인 동기는 무엇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 )

① 연중계획에 의거

② 타사와 경쟁을 하기 위해서

③ 가입자, 대리점 또는 중개인의 요구

④ 법률 또는 관련규정의 개정 (예, 규제완화)

⑤ 기타 ( )

2- 1.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③ 300만원 이상 ∼ 600만원 미만

④ 6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

⑤ 1,000만원 이상 ( )

2- 2. 특약을 포함해서 기존 상품을 일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어

느 정도입니까?

① 50만원 미만

② 50만원 이상 ∼ 100만원 미만

③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④ 200만원 이상

⑤ 기타( )

3- 1.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걸

립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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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2개월∼4개월 ④ 4개월 ∼ 6개월

⑤ 기타 ( )

3- 2. 특약을 포함해서 기존 상품을 일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평

균적으로 얼마나 걸립니까?

① 1개월 미만 ② 1개월 ∼ 2개월

③ 2개월∼4개월 ④ 4개월 ∼ 6개월

⑤ 기타 ( )

4- 1.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주력상품으로 판매하는 기간은 대략 얼마

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③ 1년 ∼ 2년 ④ 2년 ∼ 3년

⑤ 3년 이상

4- 2.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손익분기점까지 도달하는 기간은 대략 얼

마나 됩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 1년 ③ 1년 ∼ 2년 ④ 2년 ∼ 3년

⑤ 3년 이상

5- 1. 판매실적이 없어 사장되는 상품은 1년에 평균 몇 개입니까?

① 1개 ∼ 2개 ② 3개 ∼ 5개

③ 6개 ∼ 8개 ④ 8개 이상

⑤ 기타 ( )

5- 2. 사장되는 상품의 경우, 폐지신고를 하고 있습니까? 만약, 하지 않는

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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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지 않는다. (이유: )

6. 새로운 상품개발 또는 기존 상품의 변경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수

집하고 있습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① 국내조사를 통해 수집한다.

② 외국의 브로커사 또는 귀사와 업무제휴를 맺은 회사에 요청한다.

③ 보험개발원 해당 업무팀과 협의한다.

④ 기타 ( )

7. 귀하 또는 귀하의 회사에서 상품을 개발할 때 중요시하는 항목을 순

서대로 나열하여 주십시오( )

① 약관 및 요율 ② 예상 시장규모

③ 주요 수요계층 ④ 판매전략

⑤ 기타 ( )

8. 상품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① 관련 경험통계자료의 수집

② 전산시스템의 개발

③ 요율산출기관과의 업무협조

④ 인가기관과의 업무협조

⑤ 기타 ( )

9. 회사내에서 상품개발을 저해하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상품개발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자원의 부족

② 상품개발 관련조직의 수동적인 업무태도

③ 회사의 양적인 개발 실적 강요

④ 기타 ( )

- 155 -



10. 새로운 상품의 담보범위, 보상한도 등은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② 보험가입자의 요구에 의해 결정한다.

③ 타사의 상품을 모방한다.

④ 재보험사의 요구에 의한다.

⑤ 기타 ( )

11- 1. 상품을 개발, 판매한 후 상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① 평가하고 있다. ② 평가하지 않는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11- 2. 평가를 하고 있는 경우, 어떤 항목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① 고객 욕구 충족도 ② 타사 상품과의 차별화 정도

③ 판매 실적 ④ 기타 ( )

12- 1. 요율자유화하에서는 자사 실적에 의해 요율을 산출하고 조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귀사에서는 새로운 상품개발과 동시에 관련자료를 집

적할 수 있는 전산개발을 병행하고 있습니까?

① 하고 있다. ② 하고 있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12- 2. 하고 있다면 전산개발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① 자체개발 ② 외부용역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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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 2000년도에는 순율제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순율제도가 도

입된다면 현행 상품개발시스템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변경되어야 한다. ② 변경되지 않아도 된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13- 2. 만약 변경되어야 한다면 어떻게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

Ⅱ . 향후 상품개발전략 관련 사항

1. 귀사에서는 상품개발과 관련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① 수립하고 있다. ② 수립하고 있지 않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2. 향후 귀사의 상품개발전략에 가장 영향이 큰 변수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보험외적환경> …… ( )

① 고령화사회의 진전

② 저금리시대의 도래

③ 산재보험, 의료보험, 기업연금등 사회보험시장의 변화

④ 개인통신시장의 급성장등 개인의 소비패턴 변화

⑤ 금융기관내 영역조정등 금융권의 변화

⑥ 주주대표소송, PL법, 환경법등 법률환경의 변화

<보험내적환경> …… ( )

① 규제완화, 시장자유화에 따른 보험사간 경쟁시대 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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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급여력기준의 강화

③ 인터넷등 판매채널의 다각화

④ 위험세분화, 위험종합화등 고객수요에 적극 대응한 맞춤형 상품의

개발

3. 고령화사회의 진전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어느 분야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 )

① 생존형 보장성보험 ② 연금 등 저축성보험

③ 간병보험(개호보험) ④ 기타 ( )

4. 저금리의 금융환경에 대비한 귀사의 상품전략은? (중요도에 따라 번

호기재 요망) …… ( )

① 금리변동형 상품의 개발

② 투자수익에 연동한 상품의 개발

③ 보장성위주의 상품개발

④ 파생금융상품의 개발

⑤ 기타 ( )

5. 사회보험시장의 변화에 대비하여 귀사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품은 어

느분야입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 )

① 연금보험 ② 의료보험

③ 산재보험 ④ 고용보험

⑤ 기타 ( )

6- 1. 금융기관간 진입장벽이 점차 약화될 경우 보험업계에 어떠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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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① 타금융권의 보험시장잠식으로 보험사의 영업환경악화

② 타금융권제휴상품, 타금융권상품의 판매로 인한 보험사의 영역확

대등 영업환경 개선

③ 당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임.

④ 기타 ( )

6- 2. 금융기관간의 진입장벽이 점차 약화되는데 대비하여 귀사는 어떠한

상품전략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생보형 상품의 개발

② 은행권 연계상품의 개발

③ 투신등 비은행권 연계상품의 적극개발

④ 타금융권과의 연계방식은 고려하지 않음.

7. 개인의 소비패턴변화(개인통신시장의 급성장등)에 대비한 귀사의 상품

전략은?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 )

① 유통업계의 판매사이클에 맞춘 신상품의 개발

② 이벤트성 상품의 개발

③ 위험세분화 또는 위험종합화 상품의 개발

④ 단기소멸성 상품의 개발

⑤ 판매채널의 다각화에 대응한 상품의 개발

⑥ 기타 ( )

8. 법률환경변화로 인한 신규상품은 어느 분야에서 많을 것으로 생각하

십니까? (중요도에 따라 번호기재 요망) …… ( )

① 의료분야(간병, 의료보험보완상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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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분야(환경오염배상책임등)

③ 금융분야(회계사, 임원배상책임등)

④ 제조업분야(리콜, PL등)

⑤ 기타 ( )

9. 비용절감 측면에서 회사의 단독개발보다는 타사(2∼3개사)와 공동으로

상품을 개발, 판매하는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찬성한다. ② 찬성하지 않는다.

③ 모르겠다. ④ 기타 ( )

10. IMF 구제금융 도입 이후의 상품개발전략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

Ⅲ . 상품개발 제도개선 관련 사항

1- 1.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① 찬성한다.

② 찬성하지 않는다.

③ 선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④ 모르겠다.

⑤ 기타 ( )

1- 2. 상품개발이익 부여에 찬성하는 경우, 상품개발이익 부여기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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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1년 이상 ∼ 2년 이내 ④ 2년 이상

2. 상품개발에서 인가시까지 제도상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3. 현행 제도중 상품개발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

니까?

( )

4. 손해보험상품관리규정과 손해보험요율관리규정중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간략하게 적어주십시오.

( )

5. 귀하는 요율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현행 보고 및 신고상

품개발시스템이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변해야 한다.

② 변하지 않아도 된다.

③ 당장 변하지는 않아도 장기적으로는 변해야 한다.

④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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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Ⅰ . 상품개발조직 관련 사항」과 「Ⅱ . 상품개발

실적 관련 사항」은 부서장님만 작성하여 주십시오

Ⅰ . 상품개발조직 관련 사항

1. 귀사의 상품개발 관련 조직 구성에 대한 사항입니다. 아래의 빈칸을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서(실)명 또는 팀명 : ( )

- 부서(실) 또는 팀내 계리인수 : ( 명)

구 분 인원수 근속년수
상품개발업무

근무년수
전 공

부서(팀)장 명

차 장 명

과 장 명

대 리 명

사 원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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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상품개발실적 관련 사항

1. 최근 5년간 연도별, 보험종목별 상품개발건수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분
자동차보험 특종보험 장기손해보험

합계
소계 A B 소계 A B 소계 A B

FY93

FY94

FY95

FY96

FY97

주 : A - 새로운 상품개발건수

B - 특약 포함, 기존상품 일부 변경 등

2. IMF 구제금융 도입 전후의 상품개발 실적을 비교하여 기재해 주십시

오.

구분

IMF 구제금융전 IMF 구제금융후

97.
8

97.
9

97.
10

97.
11

97.
12

98.
1

98.
2

98.
3

98.
4

98.
5

98.
6

98.
7

98.
8

98.
9

98.
10

98.
11

98.
12

장 기
손 해

일 반
손 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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